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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서울시는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와 서울환경헌장의 제정,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서울의제 21을 수립함. 또한 2000년에는 서울시 환경

관리실을 비롯한 여러 사업소들이 ISO 14001 환경인증을 획득하였고 환경·

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환

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음.

- 이처럼 서울의 환경관리를 위한 법이나 제도, 수단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

지만 종합적이고 부문간 통합적인 환경계획이나 통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점점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환경관리수단들로 인하여 정책 집행자인 공무

원은 물론이고 이용자인 시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관리수

단들을 하나의 통합되고 종합적인 틀로서 묶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생태예산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일반적인 예산 관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

을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기법임.

·생태예산은,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생태 등의 각종 항목들을 일반적인

예산항목처럼 체계화한 후, 기준연도의 현황, 익년도 계획, 목표연도의 목표

치를 계량화된 환경지표로 나타내고 각 생태예산과목이 과다지출이 되지 않

도록 통제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체계임.

·예산관리의 일반적 원칙인 경제적 효율성 추구와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균

형예산 운영 등은 그대로 생태예산에도 적용될 수 있음. 생태예산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의 자연자원을 예산처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엄

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줌.

- 본 연구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태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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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도입배경, 목적, 활용방안 등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생태예산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외국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생

태예산의 수립 절차와 체계를 제시하고 나아가 생태예산의 서울시 도입방안

및 그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3.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외국의 생태예산 활용사례 및 생태예산의 주요 요소와 기법

등 검토.

·외국 사례연구의 경우 특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드레스덴, 빌레펠트, 노르

트하우젠 등에서 이루어진 생태예산 시범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소개함.

- 기초 자료조사를 통한 생태예산 항목별 현황을 파악

·서울시에 적합한 생태예산 지표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의제 21에 제시

되어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표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행함.

4.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는 현재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가 주도하고 독일의 몇몇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생태예산에 대하여 그 추진절차와 기대효과를 비롯한 전

체적인 개요를 소개하는 한편 서울시에의 도입방안을 검토함.

-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

- 제 2장에서는 환경관리수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부문으로 환경관리수단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봄.

- 제 3장은 생태예산에 대한 개요부분으로 생태예산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살

펴봄.

·아직까지 생태예산에 대한 연구는 그 초기단계로 서울시에 실제 적용하기까

지에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 4장에서는 생태예산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몇 개 도시의 시

범운영 사례를 소개함.

·1996년 3월 이후 하이델베르크 시는 ICLEI 시범사업으로 생태예산계획을 실

시하여 시의회, 행정기관 공무원 및 시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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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단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드레스덴 시, 빌레펠트 시, 노르트하우젠 군 등 생태예산 시범사업을 벌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지방의제 21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

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시범사업 도시 모두 생태예산의 조속한 도

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제 5장은 생태예산의 서울시 도입방안을 다루는데, 주로 생태예산의 수립절차

와 지표선정 절차 그리고 도입시의 기대효과 등을 논의함.

·생태예산의 운영절차는 기존의 일반적 재정예산제도의 절차와 유사하게 추

진될 수 있음.

·또한 서울의제 21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 생태예산제도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태예산 시스템이 아직은 제도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개념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됨.

·생태예산은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환경행정의 전

체적인 틀을 새로이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Ⅱ. 정책건의

1. 생태예산 시범사업 실시

- 약 2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음.

·제 1단계의 1년 동안 기초 작업 및 시범사업 실시 준비를 하고 생태예산안

을 수립함.

·제 2단계의 1년 동안 생태예산을 집행하고 생태예산 수지결산을 하여 시범

사업을 평가함.

- 제 1단계에서 서울시 여러 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 시범사업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환경현황을 정리하고 환경질 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등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 단계에서 시범사업팀은 관련부서와 협의해가면서

생태예산 지표체계를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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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에서 생태예산을 집행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함. 이 때 가능하면 생태예

산주기를 재정 예산회계연도에 일치시킬 필요 있음.

- 시범사업을 펼칠 때 시범사업팀은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생태예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하는데 이 경우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2. 통합적 환경관리수단으로 생태예산 도입

- 공무원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익숙한 예산이라는 개념을 환경보전 분야에 적

용하는 생태예산을 도입하여, 서울 시정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울의 환경상태

및 환경개선 목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를 통한 환경개선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시는 생태예산을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

로 평가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개발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해나가야 할 것임.

- 서울시 각 부서는 모든 개발사업 시행시 정해진 생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서

울시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환경자원을 소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생태예산 도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규제, 예산, 법규

등 모든 환경관리 관련 제도들을 하나의 틀로 통합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행정 부문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

으로 생태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임.

3. 서울의제 21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

- 생태예산은 서울시 환경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

울의제 21의 실천에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4. 생태예산 지표체계 구축

- 초기에는 가능하면 너무 많은 지표를 생태예산 지표로 정하지 말고 핵심적인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생태예산 중점 지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예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예산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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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지표의 범위 및 선정기준, 지표 산정방법 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함.

5. 여타 환경관리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 생태예산은 ISO 14001, 환경영향평가, 서울의제 21 등 기존의 서울시 환경관리

수단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생태예산의 관리는 궁극적으로는 일반재정예산과 연계되어야 함. 따라서 생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예산제도와의 연계 등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

련될 필요가 있음.

6. 후속연구 필요

- 생태예산 도입은 서울의 환경의 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의 통합되고 종합적인 틀로서 묶을 수 있

다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지므로 이의 도입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함.

- 생태예산 수립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새로운 서울시 환경관리체계로 정립시

킬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연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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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5년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본조례와 환경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서울시 환경정책

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과 서울의제 21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나

아가 2000년에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을 비롯한 여러 사업소들이 ISO 14001 환경인증을

획득하였는가 하면 새로이 제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서울시는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도입

하고 있다.

서울의 환경관리를 위한 법이나 제도, 수단들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자부할만하나, 서울시는 아직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 등 관련 부문을

통합하고, 환경관리실, 도시계획국, 교통관리실 등 유관 부서를 통합하는 환경정책을

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명확한 원칙에 기초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환경정책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시정 대책들을 환경적으

로 통합하는 체계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관리수단들이 점점 발전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수단들이 이론적으로 고도

화되고 전문화되어가면서 그 내용이 점점 복잡해져서 담당 공무원이 이용하기 어렵고

시민도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고 있다. 여러 환경관리수단들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면서 서로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울의 환경의 질을 적

절히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의 통합되고 종합적인 틀로서 묶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원으로서의 화폐는 재정예산계획에 따라 운용되며, 토지 자원은 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관리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원으로서의 환경 은 예산이나 토

지처럼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서울시뿐 아니라 세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자원으로서의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으며, 시정을 펼쳐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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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공공자산으로서 환경이 가진 내재적 가치가 시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환경관리를 위한 부문별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

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정예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종 계획과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예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

출을 할 수 없으며, 예산운용과정에서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예산 개념을 서울의

환경에 적용한다면, 예산을 그 수입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듯이 서울의 환경도 그

환경용량의 한도를 초과하여 소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예산을 관리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환경을 관리

한다면 서울의 환경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상당한

환경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생태예산은 한마디로 말하여, 일반적인 예산 관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생태예산은,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생태 등의 각 항목을 일반적인 예산과목처럼 체계화한 후, 기준연도의 현황, 익년도 계

획, 목표연도의 목표치를 계량화된 환경지표로 나타내고 각 생태예산항목이 과다지출

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계이다. 생태예산은

환경계획, 환경성과평가와 환경관리를 종합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들을 통합하고 정책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하나의 기

법이며 제도이다. 생태예산은 기존의 여러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한편

환경관리실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을 통합적 환경관리에 참여하게 한다. 또한 생태예산

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계량화함으로써 지방의제 21의 실천에 기여한다는 의의도

가진다.

예산관리의 일반적 원칙인 경제적 효율성 추구와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균형예산

운영 등은 그대로 생태예산에도 적용된다. 생태예산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기,

물, 토양, 동물과 식물 나아가 인간의 건강도 포함하는 서울의 자연자원을 예산을 대할

때와 같은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

을 제공해 준다. 생태예산은 일반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준하여 운용된다.

예를 들면 시의회 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연도별 생태예산이 결

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생태예산과목 중 일반예산의 수입에 해당되는 목표치들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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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과 사업만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강력하게 환경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이

생태예산이다. 생태예산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영향평가, 서울의제 21을 비롯한 기존의

각종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의 틀 속에 모아 통합적으로 서울시 환경관리를 할 수 있

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태예산

의 개념, 도입배경, 목적, 활용방안 등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외국사례

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생태예산의 수립 절차와 체계를 제시하고 나아가 생태예산의

서울시 적용방안 및 그 기대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생태예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도입방안

을 연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주로 하되 필요시 자료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생태예산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생태예산의 주요

요소와 기법 등을 검토한다. 외국 사례연구의 경우 특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드레스

덴, 빌레펠트, 노르트하우젠 등에서 이루어진 생태예산 시범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관

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소개한다.

둘째, 자료조사를 통하여 생태예산 항목별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적합

한 생태예산지표 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의제 21에 제시되어 있는 지표를 중심으

로 다양한 지표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행한다.

제 3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환경정책을 펴기 위한 환경관리수단에 대

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생태예산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환경관리수단이라기보다

는 기존 환경관리수단들을 새로운 틀로서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관리수단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것은 의의를 가진다. 이 장에서는 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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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단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수단으로 사용중

이거나 사용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환경관리수단들이 가지고 있는 한

계 및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생태예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3장에서 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생태예산 기법의 개념, 도입배경, 목적 등

을 설명한다. 그리고 생태예산의 요소를 생태예산 순환주기, 생태예산 수지결산, 생태

편익비율, 환경자산 총괄표 등 생태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도표

로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생태예산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환경지표에

관하여 그 수립원칙, 종류 및 형태, 목표치 설정의 예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 외국도시의 생태예산 도입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특히 모범적

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전반적인 생태예산의 운영방법과 지표체계를 알아보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도 분석

한다. 하이델베르크 시 이외의 도시 중 생태예산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인 드레스덴, 빌레펠트, 노르트하우젠의 사례도 동시에 살펴보는데 특히 생태예

산과 지방의제 21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생태예산의 서울시 적용방안과 도입시의 기대효과를 논한다. 우선 서

울시 환경행정조직, 환경영향평가제도, 서울의제 21, ISO 14001 등 현행 서울시 환경관

리수단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그 다음 이러한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의 체계로서

모두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는 생태예산을 서울시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일반적인

예산 수립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 뒤, 생태예산의 수립절차, 서울시에 적합한 생태예산

지표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측면과 서울의제 21 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생태예산 도입의 기대효과를 논한다. 특히 서울의제 21 활성화에의 기여 부분에서는

서울의제 21의 현재의 문제점을 정리한 뒤 생태예산 도입에 의한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다음의 <그림 1-1>은 위에서 논의한 연구의 내용을 연구의 흐름도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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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경관리수단의 이론적 고찰

생태예산의 체계

외 국 사 례

서울시 생태예산 도입 방안

결 론

<그림 1-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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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환경관리수단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수단

1. 용어 정의1)

본 연구의 주제인 생태예산은 좁게는 환경관리수단 혹은 기법이면서 넓게는 여러

가지 환경관리수단들을 통합하는 환경관리체계 내지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환경관리수단, 환경관리도구, 환경관리체계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

면서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리를 위한 여러 방법들은 수단(instrument)이라는 의미와 도구(tool)라는 의미를 동시

에 가진다. 예를 들면, 환경감시(environmental monitoring)는 수단이면서 때로는 도구

가 된다. 이렇게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하게 보면 환경관리수단과 환

경관리도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ICLEI)2)가 제안하고 있는

환경관리수단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수단(environmental management instrument)

환경관리수단이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행위 및 행동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방법(means)이나 기구(appliances)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수단이라

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①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수단: 환경감시(environmental monitoring), 환경감

사(environmental auditing),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 수지(environmental balancing), 환경보고(environmental reporting)

1) Martin Storksdieck, Konrad Otto- Zimmermann, A dvanced E nv ironm ental M anag em ent

T ools and E nv ironm ental B udg et ing at the L ocal L evel , F irs t International Expert

Seminar Final Report , Freiburg , Germ any, March 14- 16, 1994.
2) 주로 지방차원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1990년에 설립된 국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로 캐

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서울시는 ICLEI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강홍빈 행정1부

시장은 현재 이 국제기구의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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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적 수단: 세금이나 부과금, 요금, 보조금, 거래가능한 허가제도

③ 규제 수단: 금지, 강제 규제

④ 의사소통 수단: 환경교육, 환경상담, 시민참여, 협상, 조정 등

⑤ 계획 수단: 토지이용계획, 경제개발계획, 자연보호 및 경관계획, 산림관리계획,

하천관리계획, 대기오염통제계획, 폐기물관리계획 등

2) 환경관리도구(environmental management tools)

환경관리도구란 어떤 환경관리수단을 적용하는 데 유용하거나 필요한 보조적 수단

이나 방법론적 또는 기술적 보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환경관리

도구이다.

① 정보수집 및 처리를 위한 수단과 관련한 도구

- 일련의 지표는 환경감시의 도구가 된다.

- 환경감시는 최신 환경보고 시스템의 도구가 된다.

- 환경질 목표치와 환경감시는 환경영향평가의 도구가 된다.

- 환경질 목표치는 적절한 환경지표를 선택하는 제1단계 또는 전제조건이 된다.

② 의사소통 수단과 관련한 도구

- 공청회는 시민참여의 도구가 된다.

- TV, 비디오, 로드쇼, 워크샵 또는 세미나는 환경교육의 도구가 된다.

- 환경보고는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인식을 제고하는 도구가 된다.

③ 기타 환경관리도구

-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팩키지는 환경영향평가의 도구가 된다.

3) 환경관리

환경관리라는 용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인다. 환경관리는 다음의 2가지 범주로

나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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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적 환경관리를 위한 수단 및 도구

- 정치적 및 행정적 조직

- 규제적 수단

- 경제적 수단

- 의사소통 수단

② 기술적 환경관리를 위한 수단 및 도구

- 정보의 수집 및 처리

- 계획수립 수단

2. 환경관리수단 및 도구

최신 환경관리 및 계획의 수단 및 도구는 우리로 하여금 정보를 취급하고, 환경보

호 및 개선조치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환경관리수

단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관리하는 데 이용된다.

첫째,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방지한다.

둘째, 환경보호조치를 개발하고 통제하거나 강제한다.

셋째, 환경보호조치에 대한 로비를 한다.

넷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환경관리수단은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환경정보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즉 ①

자료 수집 → ②자료의 평가(자료를 정보로 변환한다) → ③자료 및 정보의 저장 →

④자료 및 정보의 제공(시민, 정책결정자, 행정, 기업)의 흐름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환

경관리수단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만, 또 다른 여러 환경관리수단

들은 정책결정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환경관리체계는 환경관리수단 및 도구로부터 발전해왔다. 환경관리수단은 보다 복

잡한 환경관리체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사용되어 왔던 모듈이나 하부체계라고 볼

수 있다. 환경관리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 환경관리수단을 결합하는 방법에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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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환경관리수단

여기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존 환경관리수단을 살펴본

다. 현재 생태예산이 독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험되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독일의 경

우를 중심으로 환경관리수단을 논한다.

1969년에 수립된 독일 연방정부 환경 프로그램은 유럽 전체 환경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환경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계획은 주로 국가 차

원의 입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접어들자 여러 곳에서 지방 차원의 환

경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환경정책 발전방향을 보이고 있

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환경정책이 수

립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법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설치하기 시작하고, 많

은 환경문제가 지방 차원에서 야기되며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깨닫게 되면서 지방 차원의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현상이 생겼다. 아래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환경

관리수단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수단3)

(1)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s)

1970년도 초부터 이미 여러 지방정부에서 환경보고서를 준비하고 발표하기 시작했

다. 그 이후 많은 지방정부가 환경현황과 환경보호대책에 관한 보고서에 환경보전 프

로그램과 정책관련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점점 많은 환경보고서가 일종의 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 프로그램으로서의 환경

보고서는 시의회나 시장에 의해 공표되지 않고 있다. 즉 이것은 환경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고는 환경행동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환경보고의 특징은 환경정보의 광범위

3) Storksdieck et . al, 전게서 . Christoph Erdmenger,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ruments - a

guide for local authorities , Freibrug, Germany, ICLEI,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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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포, 정책결정자 및 행정의 책임성 강조 등에 있다.

(2)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980년대 중반에 환경관리를 위한 좀더 진보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EI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69년에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985년에

지금은 유럽연합이 된 당시의 유럽공동체가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령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환

경영향평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이용계획, 대형건축물 건설사업, 공업관련 사

업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3) 지속가능성 지표(Sustainability Indicator)

지방정부 환경관리수단으로 지속가능성 지표(sustainability indicator)가 있다. 한 지

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성을 향하여 성공적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변수를 말한다. 지속가능성 지표의 특징은 지역사회의 동참, 시민참여, 환경

적·사회적·경제적 쟁점의 통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환경지표 내지 지속가능성 지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면서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지표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영국에

서는 지표가 지방의제 21의 실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지표체계의

발전은 New Economic Foundation의 연구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현재 유럽에서는 여

러 지표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유럽 전역에 걸친

에너지 지표 사업, 12개 유럽도시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노르웨이 도시협의회,

영국 LGMB(Local Government Management Board) 등에서의 지표개발 관련 프로젝

트가 그것이다. HABITAT II 회의에서 전세계 도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됨

으로써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에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지표

에 비해 지속가능성 지표는 계량화하기 어렵고 지표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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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질 목표치(Environmental Quality Targets)

환경관리를 위한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환경질 달성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있다.

1990년에 독일 비스바덴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 방법은 이후 다른 여러 도시로 확

산되었다. 이 접근방법은 중요한 환경보전 목표를 과학적으로 논의한 후 지방자치단체

가 환경질 목표치를 채택하는 것이다. 환경질 목표치는 대부분 계량적인 수치로 제시

되고 지표를 통하여 그 달성도가 점검된다.

(5) 단일주제 계획(One Topic Plan)

어떠한 환경 쟁점이 생기면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계획을 수립하기 마련이

다. 광범위하게 보아 토지이용계획도 역사가 오랜 중요한 환경계획으로 볼 수 있다. 지

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또는 필지별로 토지이용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이기도 하다. 에너지이용계획, 도시기후보호계획, 물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단

일주제 계획이 있는데 수립된 계획 자체가 하나의 환경관리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집행 프로그래밍(Implementation Programming)

또 다른 환경관리수단으로 집행 프로그래밍(Implementation Programming)이 있다.

Louis Hutten Mansfeld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지에서 이용

되고 있다. 이 환경관리수단의 특징은 집행을 강조하며 매우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택

하는 데 있다. 정책 선택으로서의 업무량을 작업능력에 맞춤으로써, 선택한 접근방법을

더욱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데 이 환경관리수단의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환경보전업무를 하는데 연간 필요한 바람직한 특정 경험 수준이 있는데, 어떤 지방자

치단체가 이 수준의 50%에 해당하는 능력만 현재 가지고 있다면, 현실에 부합되게 정

책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여건과 획득한 지식수준에 맞게 정책목표

를 조정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와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매년 관련 계획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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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종합적인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수단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방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통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영역은 크다.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시정 기본방침으로 확립해

놓으면, 도시계획, 건축물 관리, 상하수도 관리 등 도시행정의 여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기존 환경관리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환경관리수단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종합적인 환경관

리수단들이 생태예산과 어떻게 같고 다르며 어떻게 연계되는지 검토한다.

(1) 환경계획(Environmental Plan)

서로 다른 환경문제를 결합하는 한가지 방법은 공간적 단위를 기초로 해서 환경문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환경계획의 장점은 경관보호, 비오톱 네트워킹, 도시기후, 토지이용과 같

이 공간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를 도표화하여 보여준다는 데 있다. 그러나 환경계획의 단점

은 광역에 걸친 환경문제나 지구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데 있다.

(2) 지방정부 환경감사(Municipal Eco-Audit)

종합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 환경감사 또는 EMAS(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uditing Scheme)가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에서 채택한 이 접근방

법은 현재 많은 영국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 이 환경관리수단의 특징으로 지

방자치단체 내부사무검토와, 환경보고와 유사한 외부감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환경감사 지침이 영국,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가 받

아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환경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사무를 검토하는 내

부감사가 대부분으로, 공공행정기관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행정관청 내부의 일의 환

경적 측면을 감사하고 있다. 이것 자체로 해당지역 환경보전활동의 일단을 살펴볼 수

는 있지만 도시환경 전반의 실태와 변화는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환

4) Christoph Erdmenger, Konrad Otto- Zimmermann, Karen Buchanan and Andrea Burzacchini, Local
Environmental B udgeting - ecoB udget- the Controling Instrument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authorities , A Project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ICLEI), 1999. http://www.iclei.org/ ecobudget/envbude2.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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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실태를 감사하는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 외부 감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

경관리수단, 통제 시스템 및 의사결정과정과 같은 시스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환경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

환경회계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 중소도시들

이 녹색회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환경회계는 지표 모델과 환경보고서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환경회계는 지표에 기초한 환경관리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회계

는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정형

화된 정책적인 구조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환경회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록(sustainable development records)이라는 환경관리수단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과정 지표에 초점을 맞춘 이 환

경관리수단은 지방정부 환경문제에만 국한하지 않는 환경질 관리체계라는 특징을 가진다.

(4) 생태예산(Eco-Budgeting)

또 다른 종합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 본 연구의 주제이기도 한 생태예산(ecoBudgeting)

이 있다. 환경감시, 목표치 설정, 통제, 수지, 결산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ICLEI가 개발 중이고 독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이

고 있는 환경관리수단이다. 생태예산의 특징은 자연자원을 재정자원과 같이 취급하면

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다부문간 책임 분담 등을 강조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종합적인환경관리제도를 생태예산을 중심으로비교하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 여타 종합적인 환경관리수단과 생태예산의 비교

종합적인
환경관리수단

생태예산
유 사 점 차 이 점

환경계획
- 서로 다른 환경문제 결합

(공간적 단위를 기초로 수립)
- 광역 및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미흡

환경감사 - 환경보전 활동 감시 - 도시환경의 상태와 변화를 설명하지 못함

환경회계 - 환경보고서와 지표모델의 결합
- 계속적으로 관리가능한 정형화된 정책적 구

조를 제공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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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환경관리수단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외국에서 여러 환경관리수단이

도입되거나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다부

문간 통합계획이나 통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종 시책을 시정의 원칙이

나 목표에 부합되게 적용하게 하는,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 환경감시(environmental monitoring), 환경보고(environmental reporting)

등의 환경관리수단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예를 들면 환경지표, 환경질

목표 설정(environmental quality target setting),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ing) 등

은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

의 환경관리수단들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다. 위와 같은 환경

관리수단들은 아직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방법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관련 용어들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다. 표준적인 언어 또는 공통의 용어가 없는 가

운데, 위와 같은 용어들에 대한 혼란도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면 환경지표 의 일반

적인 정의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적절한 지표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나아가 지표라는 것이 환경질 변화를 측

정하는 대표적인 변수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도시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

괄하는 전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환경관리수단을 두고 개념상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같은 수단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변종과 유사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지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환경관리수단을 개발한 사람의 다양한 배경뿐 아

니라 환경요인이나 문화, 기존 환경관리 및 계획 시스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도시환경관리의 방법은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복잡하

며 불투명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환경의 질을 통제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되고 종합적인 수단의 틀 속에 그

러한 방법들을 아우를 필요성이 점점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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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가 차원의 환경관련법이나 환경계획은 상당히 많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계획은

거의 없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분야별 환경보호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야간 연계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위에서

검토한 다양한 환경관리수단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의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그 연관성이 매우 높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시스템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

의 원칙이나 목표로 모아주는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힘이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힘은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환경관리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적인 적용가

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좋은 환경관리수단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별적인 환경관리수단들이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져서 결과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의 이해하기 쉬운 체계로 통합하여 환경질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환경관리수단이 바로 생태예산이다. 다음

장에서는 생태예산의 개념과 목적, 생태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 생태예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 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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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생태예산의 체계

제 1 절 생태예산 개요

1. 생태예산의 도입배경5)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ICLEI 유럽사무국의 사무국장인 Konrad Otto-Zimmermann

은 재정예산의 통제 메커니즘과 이 메커니즘을 환경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해 왔다. 그의 생태예산 연구는 1986년에 Protestant Academy of Loccum이 개최한 한 회

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그 때 발표한 논문이 1987년에 Association of

German Counties가 발행하는 한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독일기술대학 교수인

Karl-Hermann Hübler도 독일연방자연보호법에 따른 생태계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

이용계획의 준거 틀로서 지방자치단체 생태예산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진

행한 끝에 비슷한 연구결과에 이르렀다.6)

한편 1994년 5월에 열린 「제1차 유럽 지속가능한 도시회의」에서 채택된 알보그

헌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자연자원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

리는 재생가능한 물질을 사용하고, 물과 에너지 자원은 자연 시스템이 다시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재생불가능한 자원은 지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또한 대

기, 물, 토양이 흡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생물다양성 유지를 필요로 한다.

이 알보그 헌장에서는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지

속가능한 정책도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태적 도시관리를 위해 이용가능한 정책적, 기술적 수단과 도구

5) Christoph Erdmenger, Konrad Otto- Zimmermann, Karen Buchanan and Andrea Burzacchini,

1999, L ocal Environm ental B udg eting , 2nd revised edition, Freiburg, ICLEI. http:/ /

ww w .iclei.org/ ecobudget/ envbude2.htm 참조
6) Erdmenger et . al, 전게서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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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환경정보시스템, 환경계획, 규정이나 세금 또는 요금과 같

은 규제적이며 경제적인 수단, 시민참여를 포함한 시민의식 제고 메커니즘 등 광범위

한 환경관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공적인 자원인 재화처럼 경제적으로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예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ICLEI)는 도시환경의 계획, 통제, 보고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체계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방 생태예산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방 생태예산 시

스템 구축의 목적은 기존의 지방 환경관리 방법들을 통합하면서 이러한 방법들이 가지

고 있는 현실적용상의 격차를 메우는 데 있다.

독일의 경우, 1996년부터 독일연방환경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10개 도시에서 생태예

산계획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드레스덴(Dresden), 빌레

펠트(Bielefeld) 등 3개 도시와 노르트하우젠(Nordhausen) 군에서 1996년∼2000년에 걸쳐

새로운 환경관리시스템인 생태예산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2. 생태예산의 개념7)

생태예산이란 용어는 원래 독일어로 Kommunale Naturhaushaltswirtshaft에서 나왔

다. 이 독일어를 직역하면 지방 자연예산관리 가 된다. 즉 독일어 원어는, 지방자치단

체(Kommune)의 자연(Natur)을, 예산(Haushalt )을 운용하듯이 관리(Wirtschaft ) 한다는

의미이다. ICLEI는 이 독일어를 local environmental budgeting으로 번역하고, 줄여서

local ecoBudgeting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이 ecoBudgeting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태예산 기법으로 쓰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ecoBudget은 생

태예산이며 ecoBudgeting은 생태예산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ecoBudget이 결과로서

의 생태예산을 의미하고 있다면, ecoBudgeting은 과정으로서의 생태예산을 뜻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ecoBudget과 ecoBudgeting을 모두 생태예산으로 두루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7) Andrea Burzacchini, Christoph Erdmenge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coBudget -

a model of environmental budgeting", Proceedings of the A dvanced S tudy Course 'L ocal

ecoinstrument ' in Freiburg on 1- 22 May, 19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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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coBudgeting이 대상으로 하는 자연은 반드시 생태적인 것만이 아니라 대

기, 수질, 폐기물 등의 분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의미를 살린다면 환경예산이

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본 연구의 취지를 살린

다면, 이 용어를 직역할 것이 아니라 생태자산기법, 생태계량기법, 환경예산지표 등으

로 의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에서 쓰이고 있는 환경예산이라는 개념은 환경부문의 재정예산을 일반적으로 일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예산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제도 또는 기법을 같은 용어로

사용할 경우 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의미는 정확히

전달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생태예산 내지 생태예산 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부문 재정예산으로서의 환경예산과 구별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생태예산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회계를 모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개념은 토지이용계획 또는 독일연방자연보호법

상의 계획이나 보전지역 지정 등의 준거틀로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ICLEI는 지역사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목표로 유도하

는 하나의 정책적 틀로서 생태예산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년 간 재정예산의 많은 주요 요소들이 환경관리수단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를테면 감사, 보고, 통제, 계정관리, 균형 및 계획 등의 용어는 재정분야에서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재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예산은 아직 환경보호와 자원관리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생태예산 기법은 환경의 화폐적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태예산은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환경지표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계량화된 수치로서 환경영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예산 원칙과 환경관리 목표간에는 중요한 유사점들이 있다. 최대의 편익을 달

성하도록 자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효율의 원칙은 생태효율의 원칙과

직접 비교된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환경지출이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자원고갈은

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긴축은 생태적 충분성의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정

예산의 기본원칙은 과다지출을 피하는 것인데, 이는 자연자원 이용에 있어서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 적자의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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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생태예산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예산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예산관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환경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 수

질, 소음, 폐기물, 생태 등의 항목들을 일반적인 예산과목처럼 체계화한 후, 기준연도의

현황, 익년도 계획, 목표연도의 목표치를 계량화된 환경지표로 나타내고 각 생태예산

항목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생태예산과 재정예산은 예산

원칙과 순환절차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생태예산이 화폐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지

표를 사용한다는 데에서 일반 재정예산과 차이가 있다(<표 3- 1> 참조).

<표 3- 1> 생태예산과 재정예산의 개념 비교

유 사 점 차 이 점

- 예산 원칙

- 예산 순환절차

- 화폐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화된 수치인

환경지표 사용

3. 생태예산의 목적8)

지방정부 생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에게 자연자원을 인공자원인 화폐

처럼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환경지출로 표현되는 자원이용은 예

산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한도는 환경질의 목표치로 정해진다. 예산한도

를 초과하면 과다지출이 생기게 된다.

생태예산을 수립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환경지출의 예측과 규제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미래의 환경지출을 예측하는 것과 지

속가능한 수준에서 환경지출을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

가 현재로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제기되거나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테면 시

의회나 다른 승인기관에서 생태예산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환경지출을 당

8) Erdmenger et . al, 1999, 전게서. http://www.iclei.org/ecobudget/envbude2.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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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예산회계연도내에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예산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규제 수단

이라 말할 수 있다.

2) 환경지출 예산 수립

환경문제는 보통 부문별로 개별적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다. 환경관리 담당부

서는 어떤 때에는 오존 문제를 다루다가, 다른 때에는 지하수의 질소산화물 문제를

다루고, 또 다른 때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환경

문제 접근방법에는 다양한 환경문제 분야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예산은 예산회계연도 내 이루어지는 총 환경지출을 평가하는데, 이때 지방

차원의 환경오염뿐 아니라 해당 도시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최신

자료가 아닐 수도 있고 직접 비교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집가능한 자료가 하

나의 틀 속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환경개선의 정도를 모니터하거나

비교하고, 미래의 환경지출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종류의 환경지출이 다른 환

경지출로 상쇄되어서는 안된다.

3) 환경지출의 도표화

총 환경지출은 수지균형을 맞추어야 할 뿐 아니라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생태

예산은 종합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생태예산은 자료를 정

보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생태예산의 목적은 환경정보를 보여준다는 차원

을 넘어 현재의 환경지출 상태를 전체적으로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

4) 환경질에 대한 목표치 설정

환경지출의 실제 수치 그 자체는 환경지출의 한도가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허용가능한 환경지출의 한계를 보여주는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지출의 한도는 반드시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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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출의 목표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토론을 거친 후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하

에 정해져야 한다. 과학적인 논의를 거치는 한편 지속가능성이라는 기본원칙에 기

초하여 목표치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개별 조치에 대한 준거 틀 설정

하나의 행위, 조치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

약 어떠한 물리적인 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시설에

서 매년 수은이 수 킬로그램씩 배출되어 도시 전체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문제 제기

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문제 제기 그 자체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는 시민에게 무해한 수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

나 많은 양의 수은이 실제로 도시에 살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 양이

톤 단위인지, 킬로그램 단위인지 아니면 밀리그램 수준인지 분명히 알아야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우선 도시전체에 대한 환경지출의 수지균형을

맞춤으로써 특정한 행위, 조치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6) 환경적 관심영역에 대한 종합적 논의

시의회와 같은 시민대표기구는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거나 이해가 상충되

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의 상충은 서로 다른 환경문제 영

역간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생태예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요 이해관계자가 이 제도를 받아들여 반

드시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이 생태예산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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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태예산 요소

1. 생태예산 순환주기

생태예산은 재정예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는데, 예산원칙뿐 아니라 예산주

기상의 단계와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과정에의 시의회 의원 및 시민의

참여까지 거의 유사하다. 가장 유사한 점은 예산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효율

의 원칙은 생태적 효율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생태적 효율의 원칙에 의해 예산을 삭감

시킬 수도 있다. 이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만 환경지출을 하거나 가능하면 자원고갈을

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지켜야 될 또 다른 예산원칙은 초과지출을 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 순환은 자연자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예산 요

소들은 환경관리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환경관리시

스템은 시민, 시의회 의원, 공무원 모두가 예산과 관련된 주요 기능이나 용어들을 익히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진다. 다음의 <그림 3- 1>은 일반적인 예산의

순환주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2>는 생태예산 주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3- 1> 예산의 순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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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 생태예산 주기의 기본구조9)

매년의 생태예산 주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10)

① 생태예산안 수립

예산안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허용가능한 환경자원 소비와 환경목표치

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자연자원 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정한다.

② 생태예산안 승인

공개적인 설명과 심의를 거쳐 생태예산이 시의회 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같은 조

9) Burzacchini et. al, 1999, 전게논문 일부 참고.

10) Erdmenger et. al, 전게서. Burzacchini et. al, 전게논문. http://www.iclei.org/ ecobudget/envbude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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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의해 승인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사항으로 간주된다.

③ 생태예산 집행

예산회계연도 동안 생태예산의 집행은 환경 모니터링과 통제를 통해 감독된다.

④ 생태예산 수지결산서 작성

회계연도 말에 각 예산과목의 수지결산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나아가

공간별, 부문별 수지결산도 정리한다. 이용가능한 자연자산을 기술하고 부정적이든 긍

정적이든 장기적인 개선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환경자산 총괄표도 작성한다. 생태편익

비율 분석을 통하여 환경지출과 사회적 편익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위

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환경보고서에 수록되어 발간된다.

2. 생태예산안11)

생태예산(안)의 기본 골격은 환경지출 할당량이란 개념에서 출발한다. 할당량은 사

용가능한 자연자원의 양을 의미하며, 계량적인 지표를 통해 표현된다. 익년도의 계획 수치

는 중기 및 장기 환경목표치와 함께 표시된다. 마지막 칸에는 '목표치와의 거리'를 보여주

는 목표달성률을 기입하는데, 기준시점과 익년도 개선계획의 차의, 기준시점과 장기 목표

치의 차의 비율로 계산된다. 다음의 <표 3-2>는 생태예산(안)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 대기질 부문 생태예산(안)의 예

1980 현황 1990 현황 1997 계획 2005 목표치 목표달성률

대기질
아황산가스 배출량

(tons)
38 14 12 10 50%

일산화탄소 배출량
(tons)

5,000 4,800 4,000 500 18%

자료 : Burzacchini and Erdmenge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coBudget , 1999.

주 : 목표 달성률 = (1997 계획 - 1990 현황) / (2005 목표치 - 1990 현황)

11) Burzacchini et. al,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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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는 도시의 규모나 행정의 수행능력 또는 수집가능한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5개에서 30개 사이의 지표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15개 정도의

지표가 위와 같은 생태예산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데, 언제라도 새로운 환경지표가

이 시스템에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예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행정적, 재정적 조건과 자료의 수집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이 시스템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종합적인 생태예산은 환경적 문제영역을 보여주면서 한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문제

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다. 개별 문제영역별로 보다 상세하게 예산과

목을 설정하면, 산업, 가계 등 여러 다른 부문에서의 환경지출에 관한 정보나 동별, 구

별 등 공간단위의 정보도 보여줄 수 있다. <표 3-3>은 토양피복도 부문에서의 생태예

산(안)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3-3> 토양피복도 부문 생태예산(안)의 예

구 분 1980 1990 1997 목표 2005 목표치 목표달성률

새로 토양피복된 면적 28 38 27 0 71%

전환부문 1 0 1 0

농 업 0 0 0 0

공 업 8 8 10 2 133%

중소기업 10 20 5 0 25%

공공부문 1 1 0 1

공 한 지 1 1 1 0 100%

가 정 5 6 10 4 300%

교 통 2 2 0 - 7 78%

자료 : Erdmenger et. al, Local Environmental Budgeting , 1999, p19.

예산 회계연도 말에 생태예산의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일년간의 계획 수치와 달

성된 결과치를 비교한다. 따라서 실제 생태예산의 수지결산서는 예산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이에 덧붙여 자원 플로우뿐 아니라 자원 스톡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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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예산 수지결산12)

예산회계연도말에 회계연도에 걸쳐 달성한 결과치와 계획목표치를 비교하기 위하

여 생태예산 수지결산서를 작성한다. 한 지방자치단체내에 여러 경제활동부문이 있고,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자치구 등의 기초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부

문이나 행정구역별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생태예산 수지결

산서는 단일의 종합적인 계획의 수지결산뿐 아니라 공간적, 부문별 수지결산 총괄표도

포함한다. 부문별 수지결산 총괄표를 예시하면 <표 3-4>와 같다.

총지출에서의

이 부문 점유율
<표 3-4> 중소기업의 부문별 수지결산 총괄표

1990년 계획 현재 목표(2005년) 목표 달성률 점유율

지표면 훼손

새로 토양피복된 면적(ha) 20 5 4 0 80% 14%

미처리 잔재물 오염

독성 스트레스

유해성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자료 : Erdmenger et. al, Local Environmental Budgeting ,1999, p20.

한편 자원의 스톡은 다음의 <표 3-5>와 같은 환경자산 총괄표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이 표는 원재료의 스톡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자산도 기

록된다. 환경자산 총괄표는종합적인생태예산보다더 장기적인 시간범위를 가지고나타낸다.

12) Erdmenger et . al,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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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환경자산 총괄표

구 분 1950 1980 1990 1997

탄소 스톡(kg)

산림 447,400 410,610 418,155 423,972

농업 691,870 676,424 684,603 606,862

공원, 정원 등 347,538 332,013 324,600 319,044

이탄, 부식토 32,653 70,653 199 71,063

생물 원료

나무 (m3 ) 48,498 40,797 46,605 41,254

이탄 (m3 ) 36,270 32,762 35,488 33,216

기타 지표

자료 : Erdmenger et. al, Local Environmental Budgeting , 1999..

4. 생태편익 비율

생태효율은 환경지출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생태효율은 고

정된 목표치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없으며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한

다. 따라서 생태효율은 종합 또는 단일 계획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며 생태편익 비율 계

산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다음의 <표 3-6>은 생태편익 비율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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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생태편익 비율

빌레펠트 드레스덴 하이델베르크 노르트하우젠

교통수단별 에너지사용 비율

도 보 20% 20% 20% 10%

자전거 20% 10% 20% 5%

트 램 10% 20% 30% 15%

기 차 5% 5% 5% 10%

자동차 40% 35% 15% 50%

비행기 5% 10% 10% 10%

고용인구 1인당 불투수 토양피복 면적(ha/ 인)

산업 20 15 10 35

기타 기업 10 8 5 20

공공부문 10 8 5 20

고용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ton/ 인)

기타 지표...

자료 : Erdmenger et. al, Local Environmental Budgeting , 1999, p21.

Burzacchini et. al,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coBudget - a model of environmental

budgeting", 1999,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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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생태예산 지표

1. 생태예산 지표의 수립 원칙

지표는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의 일부분이다. 지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경개선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널리 인정받을 때 힘을 얻는다. 지표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종종 선택된 지표가 몇몇 특정 측면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

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많은 지표를 추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지표가 원래 추구하

였던 정보 교환의 단순화라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생태예산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지표는 정확하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도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표는 신뢰성 있는 자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지표는 연도간 환경조건의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지표는 관련된 주제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목표집단에 비추어 보아 지

표의 수와 복잡성이 적정해야 한다.

2. 생태예산 지표의 유형

생태예산에서 개개의 요소는 자체의 지표 요건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3-7>은

생태예산 시스템에 적용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유형을 보

여주고 있다.

<표 3-7> 생태예산 지표의 유형

지 표 내 용

압력 지표 (생태예산안) 이 지표들은 계량적 가치나 수치로 환경지출을 보여준다.

자산 지표 (환경자산 총괄표) 이 지표들은 환경자원의 스톡을 보여준다.

효율성 지표 (생태편익 비율) 이 지표들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비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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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예산 지표의 계획치와 목표치

다음의 <표 3-8>은 몇몇 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8> 생태예산 지표와 목표치의 예13)

사용된 자원 지 표 중기 목표치 자료출처 및 근거
대기의 기후
안정화 기능

·1인당 사용한 화석연료
의 이산화탄소 배출

- 25%(1987년∼2005년)
- 50%(1987년∼2010년)

기후보호캠페인 참여
시 시의회 결의

오존에 의한
건강손실

·높은 오존농도의 발생
일수

- 110㎍/㎥의 농도가 8시간
을 초과일수가 없음(2000
년까지)

WHO 가이드라인
(1987년)

오존에 의한
건강손실

·높은 오존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주택 수

- 110㎍/㎥의 농도가 8시간
을 초과하는 주택이 없음
(2000년까지)

WHO 가이드라인
(1987년)

오존에 의한
건강손실

·질소화합물-배출 - 80%(1987년∼2005년) 독일정부 환경문제
자문위원회

오존에 의한
건강손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 80%(1987년∼2005년) 독일정부 환경문제
자문위원회

질소화합물에
의한 건강손실

·초과일수 - 100㎍NO2/㎥의 농도가 24hr
을 초과하지않음

VDI 규제
(기술협회,개인단체)

도시기후가인간
복지에미치는영향

·도시기후 영향지역에서
의 건축활동 0 지방토지이용계획

지하수
자원의 양

·음용수 소비 - 하루 1인당 110리터 이하 독일 도시개발 시범
사업에 의한 권고

지하수
자원의 질

·지하수에서 질소농도의
최대치 - 50mg/L 이하 독일연방 음용수 법

지하수
자원의 질

·오염된 장소의 수 - 45곳 (2005년)
- 56곳 (1998년) 지방정부의 목표치

토양피복에 의한
토양기능저하

·피복되지 않은 토양에
대한 피복된 토양의 비 - 1:1 (2010년) 뷔페탈 연구소의

권고
토양의 산성화

완충 기능
·질소화합물 배출 - 80%(2005년) 독일정부 환경문제

자문위원회의 권고

생물다양성 ·자연보호지역에서의 건
축활동 0 지방정부의 목표치

경관 ·불법매립 폐기물의 양 - 31.323t/ a (2005년까지)
(=310kg/인)

폐기물 최소화
시나리오

재생불가능한
자원

·석고 및 무수물의 회수 - 25%감소
(1995년∼2010년)

뷔페탈 연구소의
권고

재생불가능한
자원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
물의 양 - 191kg/인·년 (2005년) 폐기물 관리 개념

정온 ·소음기준 초과시간 - 저녁에55dB(A)로1시간
초과불가능 독일 기준

13) Burzacchini et . al,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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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

제 2 절 기타 지방자치단체

제 4 장 외 국 사 례



제 4 장 외국사례

제 1 절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14)

1. 생태예산 시범사업 실시

1996년 3월부터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는 ICLEI의 지방정부 생태예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시는 우리 도시들은 인공자원인 화폐처럼 경제적으로

환경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예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알보그 헌장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이델베르크 시는 이미 1994년 5월에

알보그 헌장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경지출과

자연자원 이용의 수지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환경지출과 자연

자원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관리수단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데 있다. 일정

한 주기로 생태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결정기관은 미래의 자연자원 이용의 한도를

정기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 연도에 달성해야 할 환경질 개선목표를 정할 수 있다.

4년에 걸쳐 실시된 생태예산 시범사업은 다음의 4단계를 거쳤다.

- 1 단계 : 기초 작업 및 시범사업 실시 준비 (1996- 1997)

- 2 단계 : 시범사업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태예산 수립 (1997.8 - 1998.9)

- 3 단계 : 생태예산의 집행 (1998. 10 - 1999. 9)

- 4 단계 : 생태예산 수지결산과 시범사업 평가 (1999. 10 - 2000. 3)

1단계에서 시의 여러 행정부서의 대표가 참여하여 구성된 시범사업팀이 도시환경

현황을 기술하고 환경질 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감시 및 평가 계획을 준비하였다. 시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대기, 토양, 물과 같은 전통적인 환경매체

에 대한 지표안을 만들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시가 벌이

14) Eckart Würzner, Hans - W olf Zirwitz, Raino Winkler , "F ir st results fr om the German pilot

project in the City of Heidelberg", 1999. http:/ / iclei.org/ europe/ ecobudget/ hd_resul.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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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각종 환경보전사업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이델베르크

시는 1997년에 유럽 지속가능한 도시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 지표 체계

현재의 지표체계는 시범사업 1단계에서 시범사업팀이 만든 지표에 기초를 두고 발

전시킨 것이다. 시범사업팀과 협의하면서 계속 지표체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이델베르크 시의 여러 부서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지표체계는 생태

예산, 생태편익 비율, 환경자산 총괄표의 3단계 구조로 이루어졌다.

생태예산 지표는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총 17개 지표로 구성되

어 있다. 생태예산에 포함되는 지표가 충족해야 할 중요한 기준은 개별 환경문제 영역

과의 연관성이다. 그리고 목표치 통계자료가 기존에 있거나 이미 정책목표로서 채택된

것은 지표로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표 선정 기준은 생태예산이

기존의 환경보호 개념을 포용해야 한다는 시범사업의 기본원칙과 부합되는 것이다.

사전예방적 환경보호라는 원칙과 관련하여 지표들은 오염원인자와 관련된 계량화

된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따라서 배출량과 같은 지표가 많이 포함되게

되었다. 단순한 환경매체별 환경오염도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계량적 예측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현황 지표는 참고자료로서 포함되었다.

지표체계 수립의 다음 단계는 연도별 단기 목표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목표치를

정하기 위하여 해당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최초의 사전평가에 기초한 예측치를

정해야 한다. 이 사전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표가 생태예산의 지표

로 적정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하게 된다.

시범사업의 제2단계에서는 도시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계획, 기후보호 등을

서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하이델베르크 생태예산 지표는

기존자료의 도움을 받아 사전평가가 가능한, 질소산화물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소음, 폐기물 발생량, 음용수 사용량의 5개 지표로 한정되었다.

해당 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 -



1) 질소산화물 배출량

대기질 분야의 지표 중 연간 NOx 배출량을 중심 지표로 정했다. 목표치는 2005년

까지 1986년도 배출량의 8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조사는 1년에 한번 시행

한다. 자료는 교통부문의 경우 독일 에너지·환경 조사 연구소의 계산에 기초하고 나

중에 시의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담당부서가 자체 계산하였다. 가정부문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량과 연방 및 주 통계를 기초로 자체 계산하였다. 상업과

산업부문은 시에서 발표되는 배출량을 사용하였다. 공공부문은 시의 에너지 데이터베

이스를 토대로 자체 계산하였다. 목표치는 주로 촉매전환장치를 부착한 차량수의 증가

등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고 지난 5년간의 교통량을 기초로 제시하였다.

2)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후분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중심지표로 정했다. 목표는 2005년까지 1987년 배출

량의 2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했다. 조사방법과 자료원은 NOx와 동일하다. 지금까지 이산

화탄소 배출량은 조금감소했기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할수 있을지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교통소음

소음 분야 중 교통소음도를 중심 지표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에 있어

낮시간 평균 소음이 55dB 이상인 거리의 길이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장기목표는 상한

으로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목표연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자료는 시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자체 계산한 것을 이용하였다.

4)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분야 중 쓰레기배출량을 중심 지표로 사용하였다. 매주 1인당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 배출량을 지표로 삼았다. 목표는 2003년까지 현재 2.96kg인 배출량을

2.5kg까지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폐기물관리국에서 데이터를 일년에 4번 취합하고 분

석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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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용수 사용량

물 분야 중 음용수 사용량을 중심 지표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일 1인당 식

수 사용량을 지표로 삼았다. 현재 가정과 중소기업에서의 식수 사용량의 독일 평균은

127ℓ이다. 목표는 2003년까지 110ℓ로 줄이는 것인데 목표가 이미 1998년에 달성되었다.

한편 생태편익비율 지표는 생태예산 지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생태편익비율

지표는 개별 환경지출과 자연자원 이용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정

도를 보여준다. 또한 생태편익비율 지표는 지방정부의 사업과 활동의 효율성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생태편익비율 지표를 근거로 하여 환경지출과 자연자원 이용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계산해낼 수 있다. 생태편익비율 지표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

는 생태예산 지표의 수치들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율성 증대이다.

환경자산 총괄표는 생태예산과 대응한다. 환경자산 총괄 지표는 지방 차원에서의

환경자원의 보전상태를 보여준다. 환경자산 총괄 지표는 보전되거나 개선, 또는 확대되

어야 할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에 중점을 둔다. 인간의 건강도 보호되어야 할 지

방 차원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예를 들면

사망률과 질병발생률 등이 있다.

3.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15)

하이델베르크 시의 시범사업은 지방정부 생태예산 계획이 부분적으로나마 재정예

산과 유사하게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택된 주요 지표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

환경지출 예산을 포함한 시범적인 생태예산이 수립되었다. 생태예산주기를 재정예산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업팀을 구성하고 조직모델을 설계하는 등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하이델베르크 시범사업팀은 생태예산 계획수립이 행정관청에 도입된 새로운 조직

통제 모델의 기본원리인 행정부서의 자원에 관한 책임분산 원칙에 이론적으로 부합한

다는 사실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행정관청에 위 원칙을 전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하이

15) Hans - W olf Zirw itz, Raino Winkler , A bs chluss bericht z um D em ons trat ionsvorhaben

K om m unale naturshaltswirts chaf t in H e idelberg , Stadt Heidelberg , ICLEI, Apri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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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베르크 시 중앙 예산감독관과 함께 각 행정부서의 예산계획 하에서 실행가능한 생태

예산의 목표치가 논의되었다. 각 행정부서들이 계획 수치와 목표치를 독자적으로 정하

기 위해 필요한 기술상의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현재 갖추어가고 있

는 상태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주요지표인 CO2 배출과 교통소음의 목표치는 환경보호·에너지·보건위

생국의 예산계획에서 하나의 질적 목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생태예산 수립은

예산계획의 일환으로 인식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 생태예산 계획과 정치적 논의와의 연계

이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여러 정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이 시범사업은 시

의회 환경위원회에서 총 5번 소개되고 논의되었다. 이미 준비단계에서부터 이 시범사

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특히 시장과 환경·에너지국 국장의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덕택으로, 1998년 7월 29일 시의회 회의에서, 주요지표인 NOx 배출량,

CO2 배출량, 교통소음, 폐기물 발생량, 음용수 사용량을 기초로 시범적으로 생태예산을

주기적으로 계속해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시범사업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범사업 종결 이후의 계속적 승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

다. 하이델베르크 생태예산계획의 계속 실시 여부는 시의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사회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원내교섭단체도 정책토론회에서 이 시범사업을 다루었다.

시장과 환경·에너지 국장은 시의 여러 위원회에서 생태예산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

였다. 지방정부 생태예산 계획이 정책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정치적인 대표자들이

이 계획의 본질적인 측면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교환을 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

시범사업에 주어진 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관심 있는 시민의 폭 넓은 참여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여러 차례 이 시범사업이 소개되었다. 에너지·환경

연구소,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지역연구소와 같은 여러 연구단체와 활발한 정보교환도 이루

어졌다. 환경보호협회와 행정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인 하이델베르크 자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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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라운드와 하이델베르크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에서도 생태예산이 소개되고 논의되었

다. 하이델베르크 생태예산 수립에 대한 정보는 국내외의 많은 방문자에게 제공되었다.

생태예산 관련기사가 라인-네카 신문과 하이델베르크 지에 2번 실리고 Umwelt

Direkt 와 환경 - 지방 생태 통신 과 같은 중앙지에서 계속 보도됨에 따라,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공공기관 또는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문의 전화와 편지가 쇄도하였다.

정책위원회에서 ÖkoBudget aktuell 이라는 뉴스레터를 배포함에 따라 자연보호 감시

인들과 상공회의소, 소매상 조합,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에너지공급업과 운수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관심 있는 문의도 계속 이어졌다.

이 시범사업 계획은 토론회에서 대체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생태예

산 계획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예산의 사

전 산출과 결산이, 요구되는 시간 내에 재정예산주기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

시되었다. 계획이 계속 진행된다면, 생태예산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래서 지표의 수는 다섯 개의 주요 지표로 한정되었고 연구의 중

심을 생태예산 항목 설정에 있어 방법상의 수정에 두게 되었다.

3) 생태예산과 행정관리와의 연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환경·에너지국장의 지휘하에 시범사업팀이 주도하고, 인사조

직과, 도시발전·통계국, 회계과, 도시계획국, 지적과, 조경과, 폐기물관리·도시정화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시 산하 사업소와 운수회사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에너지와 공

중보건촉진 분야를 담당할 사업팀이 만들어졌다. 이 팀의 주요 과제는 환경지출을 결

산하여 하나의 지표목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표는 목표치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미 결정된 하이델베르크 시 환경질 목표를 토대로 하여 정해졌다.

시범사업팀은 3달에 한번 회의를 열어 모든 중요한 프로젝트 과정에 대하여 협의

하였다. 담당자와 전문직 공무원이 지표 책정에 필요한 자료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

에 자료전달 방법에 대하여 사업팀과 바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료전달 방법에 대한

문서상의 기록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의 제3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몇 개의

주요지표에 있어서는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결산이 부분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시범사업팀내 연구그룹의 계속적인 연구로 몇 개의 주요지표들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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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관련한 지표인 NOX 배출량과 교통소음의 경우, 도시계획국에 있던 기존 연구

팀에 의해 분석되었다. CO2 배출량 지표에 대해서는, 환경·에너지·공중보건 촉진국

에서 개발한 기후보호계획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다. 다른 지표인 폐기물 발생량의 경

우, 이미 폐기물에 대한 행정부서의 연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이상의 연구는

필요하지 않았다. 음용수 사용량 지표에 대해서는 시영기업인 하이델베르크 주식회사

관계자와의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4) 통제수단으로서의 생태예산

생태예산이 환경지출의 통제에 적합한지 여부는 지표의 선택과 그 영향력, 그리고

현재의 구조와 책임성에 달려있다. 결국 생태예산 고유의 통제 기능은 환경지출에 대한

양적인 책임 부과에 달려 있다. 결산이 불가능하다면, 사전산출로서 대략적 평가치나 추세

치를 정할 수 있으며 생태예산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재검토될수 있다.

행정구역내 모든 환경지출을 생태예산에 포함시키는 일은 하이델베르크 시 시범사

업팀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행정기관의 환경지출은 예산주기에

맞추어 결산가능하며 직접적인 통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정, 산업, 상업 및 교통 부

문에 있어서의 자연자원의 지출은 주로 항목별 지원조치나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과 관련한 결산 역시 문제가 많다. 도시의 어떤 조

치들이 환경지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적으로 검토되었다. 주

요 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생태예산의 각 지표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사전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표

에 맞는 조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통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세치 산정을 기반으로 목표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예는, 구체적

인 절감조치 없이 추세만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음용수 사용량에서 확인된다.

둘째, 하나의 주요 지표를 증명할 수 있으며 조치와 관련 있는 연구를 위해 적합한

수단 및 계산방법이 담당 부서에 존재한다면 생태예산은 일반적으로, 목표치, 시책 진

단 그리고 결산을 바로 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폐기물 발생량 지표를 들 수 있

는데, 폐기물에 관한 모든 필요한 자료를 바로 해당 부서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다.

셋째, 생태예산은 심도 있는 계획의 결과와 계획 수단을 한데 묶는 일종의 메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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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영시스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교통과 관련 있는 지표들의 경우, 시책의 진

단과 결산을 위한 수단들이 아직 부족하여 시범사업 연구가 한계에 부딪혔다.

넷째, 시범사업의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ICLEI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태예

산에 관한 후속연구의 전제조건은, 자료수집과 지표 산정을 해당 부서로부터 분리시켜

제3자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까운 시일내에 불가능하다면, 해당 지표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

5) 문제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과 관계된 지표의 경우에 자료수집과 산정 방식에 대한 관할 권한이 적

용되는지의 문제

둘째, 향후생태예산이 행정부서의자원에대한책임분산원칙에통합될수있는지의문제

셋째, 생태예산지표와 지방 생산물지수 목록과의 조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의 문제

넷째, 시민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정책결정자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의 문제

4. 1998/1999년도 생태예산

생태예산의 집행은 시범사업의 3단계에 해당된다. 시범사업의 범위 내에서, 재정예

산 회계연도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생태예산주기는 1년으로

계획된 기한을 넘어 1999년 말까지, 즉 15개월로 연장되었다. 생태예산 산출 중 예산회

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1998년 이루어졌고, 1999/ 2000년도 생태예산안은 수립되지 않았

다. 생태예산 산출은 생태예산안의 주요 지표와 일치하는 대차계정으로 세분된다. 지난

분기에는 목표달성도가 올라갔다. 예산과목의 부채가 증가하면 지수는 < 0%가 될 수

도 있고 또는 0%와 100%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이 목표달성도 지수는 기준치와 목표

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100% 또는 그 이상의 목표달성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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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아있는 목표가 성취되었든지 또는 계획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표

4- 1> 참조).

<표 4- 1> 하이델베르크 시 1998/1999년도 생태예산

지표 단위 기준치(년) 목표치(년)
계획치
(1998)

실제치
(1998)

대기

NOx 배출 ton/년 4,230(1986)
- 80%(2005)

= 850
- 37%

= 1,565
1,475

기후

CO2 배출 1000ton/년 1,180(1987)
- 20%(2005)

= 944
- 2%

= 1,180
1,204(1995)

소음

교통소음
도로길이> 55dB(A)
주거·혼합지역 km

63.4(1995)
단기간

= 0
63.4 63.4

폐기물
일반

폐기물발생
1인당, 1주당 폐기물

kg
5.06(1990) 2.5(2003) 2.85 2.91

물

음용수소비
1인당, 1일당 음용수

소비량 ℓ
116.5(1990) 110(2003) 111 107.6

자료 : Würzner, Eckart, Hans-Wolfzirwitz, Raino Winkler, "First results from the German pilot project in the City

of Heidelberg, ICLEI, 1999.

다음은 하이델베르크 시에서 실시한 생태예산의 5개 주요 지표별 분석 결과이다.

1) NOx 배출량

1998년, 하이델베르크 시에서는 약 1,470톤의 질소산화물(NO와 NO2 )이 배출되었다.

이 중 82%인 1,210톤은 도로교통에 의한 것이었고 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

았다. 통과차량만 하이델베르크 시 전역 중 9.2km 길이의 지역에서 286톤의 NOx를 배

출하였다. 1998년의 지역내 교통을 통해서 약 810톤이 배출되었다. 1997년, 에너지·환

경연구소로부터 1998년의 저온 시동이 약 118톤 정도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

분석결과가 실증되지는 않았다.

비판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은, 교통부문 자료가 이질적이며 현재 주 통계국의 과

거 자료와 직접 비교가 안 되고 다시 자료를 수집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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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출은 주기적인 교통량 조사를 기초로 도시계획국에 설치된 교통계획 소프트

웨어 VISUM/VISEM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2) CO2 배출량

하이델베르크 시의 CO2 배출량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2000년 여름에 발간

된 4번째 CO2 보고서이다.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1998년 전

력, 가스, 난방 등에서의 소비를 통해 전체적으로 706,000톤의 CO2가 배출되었다. 시영기업

의 자가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몫은 약 0.2%(1.7백만 KWh)에 달했고 뷔블링엔

(Wieblingen) 수력발전소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98.6%). 전체적으로 보면 1998년

하이델베르크 시 전역에서 재생에너지원(Karlstor 수력발전소 등)으로부터 얻어진 전력의

총계는 약 7.3백만 KWh이었다. 이는 약 4,500톤의 CO2 삭감에 해당한다. 에너지·환경 연

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1998년 하이델베르크 시 차량의 CO2 배출량은 약 200,000톤에 달했

다. 거기에 통과차량에서 방출된 49,000톤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249,000톤으로 계산

된 이 수치는 1987년도 에너지·환경 연구소에 의해 계산된 312,600톤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수치에는 하이델베르크 시 행정구역 밖의 통근자들의 차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번째 CO2 보고서에는 난방연료,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을 태워 발생하는

CO2 배출에 대한 자료와 시책들이 적용된 계산 값이 포함되어 있다.

3) 교통소음

교통소음의 경우, 1997년 겨울과 1999년 7월에 행해진 교통량 조사를 기초로 1995

년 이후의 교통소음 변화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교통소음 지표는 가장 중요한 도

심부 주요교통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소음흡수계획 수립시 사용된 자료와

비교 가능하다. 1997년과 1999년의 교통소음도는 거의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통

계상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미터마이어 슈트라세(Mittermeier

Straße)에서만 뚜렷한 교통량 감소가 이루어졌다. 조피엔 슈트라세(Sofien Straße)에서는

분명하게 교통량이 증가하였다. 뷔블링엔의 움게훙스 슈트라세(Umgehungs Straße)에서의 교

통량 증가는 계획적으로 의도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뷔블링엔에 있는 만하이머 슈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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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heimer Straße)에서의 교통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뒷받침되고 지표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음흡수계획의 기준치와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소음측정치의 근본적

인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의 지표 수치 역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교통소음은 시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는 과거로 소급해야만 계산이

가능했다. 전년도의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추세산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국의 교통담당 부서는, 교통량 발생 변화와 함께 일일, 월간, 연간의

교통 흐름을 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모든 교통량 자료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집할 계획이다. 교통소음 지표에 대해 앞으로 도시계획국의 계

획 소프트웨어인 VISUM/VISEM의 도움을 받아 계산하기로 했다.

4) 음용수 사용량

하이델베르크 시영기업(SWH AG)의 계산에 의하면, 1998년의 구체적인 음용수 소

비는 1일 1인당 107.6ℓ에 달했다. 1996년에 이미 그랬던 것처럼 이것으로 목표치는 달

성되었다. 지금까지는 물사용 현황이나 물절약 설비 및 장비 투입, 계절별 사용량 변화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대기 어려웠다.

음용수 사용량은 물절약 조치 및 방법을 권장하는 것을 통해 시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절약 조치와 관련된 생태예산 결산을 위한 어떠한 계산

기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물관리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물절약 촉진 프로

그램 도입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5) 폐기물 발생량

1998년에 하이델베르크 시는 폐기물 발생량을 매주 1인당 2.9kg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1인당 2.91kg으로 결산되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되고 않고 남은 폐기물의 발생량은, 목표로 삼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협의, 분리수거의 극대화, 쓰레기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만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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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타 지방자치단체

1. 드레스덴 시16)

독일 드레스덴(Dresden) 시도 하이델베르크 시와 같은 시기에 시범사업을 벌였다.

특히 드레스덴 시는 지방의제 21과 연계하여 생태예산 시범사업을 벌였다. 1998년 가

을에 이미 드레스덴 지방의제 21 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자문기구 성격을 가진 이 위

원회는 드레스덴 시의 정치, 사회, 경제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

회는, 지방의제 21 벽화 분과위원회(예술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교육 담당), 에너지 분

과위원회, 도시생활공간 분과위원회, 발전정책 분과위원회, 생태적 계획·건물·주택

분과위원회, 교육 분과위원회, 여성 분과위원회, 노동경제 분과위원회, 교통 분과위원회

의 9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ICLEI의 생태예산 시범사업은 드레스덴 지방의제 21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특히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 여러 부서의 협력

이 필요하였는데, 부서 중에서도 환경보호국과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드레스덴 지방의제 21 추진과정은 시범사업인 생태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시

민의 인지도 제고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및 미래의 생태예산

목표치가 다른 지방의제 21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현재 드러난

바는 없지만, 서로 배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선정된 지표와 그 목표치는 현재

준비중인 지방정부 환경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가 제공될 것이다.

1998년 9월 10일 드레스덴 시의회는, 드레스덴 시가 1998년 10월에서 2000년 3월까

지 시행되는 ICLEI의 생태예산 시범사업의 제3단계와 제4단계에 계속하여 참여할 것

을 분명히 하였다. 드레스덴 시는 1998/ 1999년도 생태예산을 결정한 바 있다.

드레스덴 시는 1996년 8월 29일의 시의회 결정에 따라, 하이델베르크 시, 빌레펠트

시, 노르트하우젠 군과 공동으로 생태예산 시범사업의 2단계를 실행한 바 있다. 드레스

덴 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프로그램 및 분석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다. 특히 드레스덴 시가 기후보호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분야

16) Frank Frenzel, Wolfgang Socher, "Lokale Agenda 21 und ökoBudget Der aktuelle Stand

in Dresden", ICLEI, 1999. http:/ / iclei.org/ europe/ ecobuget/ la_dd.htm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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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인 노력은 생태예산 개념에 부합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생태예산 시범사업은 드레스덴 시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계획뿐 아니라 지방경제 활

성화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있다. 드레스덴 시의 환경보호 및 도시발전정책의 목적은

생태예산의 도움을 받아 이 둘을 서로 더 밀접하게 연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드레스덴 시의 1998/ 1999년도 생태예산은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과 선정된

환경지표로 표현되는 자연자원의 이용(양, 질 또는 기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

표치는 시의회 결정이나 연방법 또는 주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시범사업에서 우선 1년간의 생태예산(1998. 10. 1∼1999. 9. 30)이 수립되었다. 지표

값이 조사되었고 재정예산과 유사하게 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 및 행

정활동이 얼마만큼, 결정된 예산 한계 또는 목표의 방향에 맞는지도 검토되었다. 시범

사업의 관련부서들은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예를 들면 3개월마다) 연간목표치와 비교

한 현재의 지표 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제4단계(1999. 10 ∼ 2000. 3)에서, 개선 상황을 입증하고 생태예산의 연

도별, 중기 목표 또는 목표의 방향을 비교할 수 있는 생태예산 결산이 이루어졌다. 목

표치와 편차가 생기게 된 문제는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평가되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생태예산제도의 실제 유용성이 시범사업팀과 참여한 담당부서

에 의해 평가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변경된 지표와 목표치, 계속적인 시민의

참여, 생태예산과 재정예산의 연계 추진 등)이 제시된다.

드레스덴 시 생태예산은 주로 독일연방환경재단의 후원금과 참여 단체들의 개별적

인 부담금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다. 제3단계

와 제4단계에서 독일연방환경재단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3단계와 제4단계

에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시의회의 결정과 시범사업 기간내에 시가 분담금

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998/ 1999년도 드레스덴 생태예산의 모든 지표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지표들은 환경지표(전체예산, 자산 총괄표)와 환경질에 의해 영향받는 도시의 기능을

나타내는 시 발전지표간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8/ 1999년도 드레스덴 생태예산의 세 가지 기본적인 목표영역은 다음과 같다.

- 높은 환경질을 통한 건강한 주거 및 업무 여건 유지

- 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자산의 절약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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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연자산의 이용 가능성과 발전성 확보

드레스덴 시 생태예산 지표는 공간별(행정기관, 통계상의 구역), 부문별(가정, 산업,

수송 등), 원료별(원료와 원료군) 및 도시공간구조별(중심지, 시내. 시외)별로 세분되었

다. 드레스덴 시 생태예산 지표는 다음과 같다. 즉 환경이용 지표로, 이산화탄소 배출,

토지매립, 쓰레기 발생, 혼합하수도시설의 하·폐수 배출로 인한 하천오염 등이 포함되

었다. 환경자산 지표로는, 지하수 수질, 도시 하천구조의 질, 도시기후 보호구역, 경관

계획에 따른 토지현황 등이 있다. 도시 발전지표로는 높은 환경질을 가진 주거, 창고

개선,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매립지 활용 등이 있다.

한편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영역은 모든 관련부서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

는데, 이는 시 발전목표가 주요 자연자원의 이용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태예

산은 특히 환경보호국의 녹지과 및 폐기물관리과, 도시계획국, 경제촉진국, 주택국, 지

방통계국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환경보호국과 다른 부서간의 협조는 시청 내부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 관련부서

의 협조는 특히 계속적인 자료 공급과 시 계획과 조치를 생태예산적으로 평가하는 데

긴요하다. 환경보호국 및 각 부서 시범사업 조정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ICLEI의 전

문가가 투입되었는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생태예산 방식의 지역 조건에 적합한 적용

- 드레스덴 시 시범사업의 조정작업 지원

-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국 지원

- 생태예산지표 연구·조사·자료수집에 참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

-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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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레펠트 시17)

1) 도입 배경

빌레펠트(Bielefeld) 시의 생태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임받았다.

첫째, 1997년 6월 12일에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생태예산 시범

사업의 제3, 4단계를 실시한다.

둘째, 위 시범사업 단계가 끝난 후 목표가 명시된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고, 환경행정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빌레펠트

시에 가장 적절한 생태예산 방식을 도입한다.

1997년 6월 12일의 시의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빌레펠트 시는 독일연방환경재단이

후원하는 생태예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빌레펠트 생태예산안의 환경지표 및

환경질 개선목표의 리스트를 통하여, 생태예산은 빌레펠트 시의 자연자원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태예산은 시의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발전 상황을 평가하는 확

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하나의 수단이 된다. 시범사업의 제 2

단계에서 빌레펠트 시 자연자원의 이용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1998/ 1999년도 생태예

산과목의 목표치가 작성되었다. 시범사업 제3단계에서 그간의 발전과정을 점검하고, 제

4단계에서는 시범사업 평가와 지표 결산을 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시의 모든 관련 부

서와 사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빌레펠트 대학도 이 계획에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다.

2) 시범사업 현황

시범사업의 제1단계에서 환경국 산하에 시범사업팀이 만들어졌고 제1차 지표 리스

트가 작성되었다. 시청내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어떤 지표들이 빌레펠트 시

자연자원의 이용현황을 나타내는 데 적절한지 정했다. 지표 선정기준으로 빌레펠트 시

자연자원, 자원 사용에 대한 자료의 존재 여부, 보완자료기록 등이 이용되었다. 해당

17) ICLEI, "ökoBudget als Instrument der Lokalen Agenda 21 in Bielefeld", Lokale Agenda

und ökoBudget in Bielefeld, 1999. http:/ / iclei.org/ europe/ ecobudget/ la_bi.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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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빌레펠트 대학의 빌레펠트 2000 플러스(plus) 작업팀간에 심도 있는 협의도 있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두 가지 연구조사가 시범사업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연구조사사업은 지표 작성 및 결산과 관련된 작업과 계획에 연관된 것으로서 그 1차

연구는 이미 종료되었고 2차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빌레펠트 대학과의 적당한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두 번째 연구조사사업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분석은 ICLEI에 용역 의뢰되었다.

이 평가분석의 목적은 빌레펠트 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황 조사에 필요한 검정 수

단을 만드는 데 있다. 이 연구조사사업의 첫 번째 결과는 빌레펠트 시 생태예산 속에

포함되었다. 발전과정에 있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 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

표와 관련된 보완자료를 계속 제공받게 된다. 지표 초안이 완성된 후, 2005년을 목표연

도로 하는 지표 값과 예산년도인 1998년 8월 1일에서 1999년 7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지표 값이 조사되었다.

시범사업단계에서, 주요지표에 대한 자료조사는 3개월마다 실시되었다. 2/4분기

(1999년 1월말)의 자료조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자료의 약 50%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2주 후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검토분석에는 두 달

이상이 걸렸다.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시범예산의 최종보고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빌레펠트 시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지표 체계를 회계연도말에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표들이 빌레펠트 시 생태예산내에 적절히 수용되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레펠트 대학과의 공동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빌레펠트 2000 플러스 프로젝트에 참여자들은 시와 대학에서 각각 환경분야에 종

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추진도 계획되어 있다. 기후 민감

도가 높은 토지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대학에 연구용역사업으로 주어졌고, 빌레

펠트 시의 하천에 존재하는 항생물질에 저항력이 있는 병원체 연구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빌레펠트 시 토양의 질에 대한 연구도 실시되었다. 또한 빌레펠트 시의

환경보호를 위한 빌레펠트 대학에서의 연구 프로젝트 리스트가 완성되었다. 이 리스트는

시와 대학간의 빌레펠트 생태예산 공동작업을 한결 쉽게 해 줄 것이다.

지표 결산은 빌레펠트 생태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 이후 실시되어야 한

다. 지표 값 산출방법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하이델베르크

시, 드레스덴 시, 노르트하우젠 군 등의 도시 및 협력단체(특히 베를린 공과대학,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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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협의회, 뷔페탈 연구소)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환경지표를 사회경제 지표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하는

데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평가방법의 기초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특

히 재화 및 서비스의 화폐가치와 환경자원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3) 빌레펠트 시 생태예산과 지방의제 21의 연계

(1) 빌레펠트 지방의제 21

빌레펠트 지방의제 21 활동은 단시간에 대단한 추진력을 과시하며 광범위하게 영

향을 미쳤다. 1997년 6월 5일, 빌레펠트 미래 포럼 의 창립으로 지방의제 21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 8월, 빌레펠트 대학의 피터 바인브레너(Peter

Weinbrenner) 교수의 진행 하에 약 1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4개의 그룹이 만들어

졌다. 이들 그룹은 한 달에 한번 회의를 열어 도시의 주요 테마에 관해 논의하였다.

빌레펠트 시 환경국은 이른 시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체화시키면서 이 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1994년 이후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의 유럽 사무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에, 시범사업인 생태예산 제도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의 해당부서

는 이 사업을 지방의제 21 영역 중 환경분야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빌레펠트 미래 포럼 의 창립과 때맞추어 빌레펠트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제 21

을 안건으로 다룬 바 있으며, 1997년 6월 12일에 시 담당부서는 지방의제 21 수립을

준비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해당 부서는 환경·보건·교통국장의 주

도하에 지방의제 21 추진과정을 조정하였다.

빌레펠트 시 지방의제 21의 주요 과제는 조직의 틀을 확실히 세워 모든 활동에 대

해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이를 구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와 함께 빌레펠트 시민대학의 지원을 얻어내 설비가 갖추어진 적절한 회의 공간을 정

기적으로 제공받게 되었고 정보자료와 작업상의 지원 역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는 작업팀을 구성했고 문서 작성이나 정리를

위해 따로 인력을 배치했다. 빌레펠트 지방의제 21 로고와 스티커, 정보자료. 플랜카드

등은 이제 상당히 널리 알려졌다. 광고용 인쇄물은 지방의제 21 활동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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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고 빌레펠트 지방의제 21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신문도 제작 중에 있

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지방의제 21을 시민에게 알려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

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구체적 활동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빌레펠트 지방의제

21 관련 출판물은 이전의 모든 실천 활동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문가

로 구성되어 주요한 주제를 다루는 마을회의(Town Meeting)가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이 모임은 시민에게 개방된다. 여기서 모든 시민은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다. 이 회의의 진행은 빌레펠트 컨센서스라는 협회의 회장이 맡았다.

(2) 공통점과 차이점

지방의제 21과 생태예산의 연계는 빌레펠트 시에서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

째는, 생태예산이 지방의제 21의 여러 활동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예산이 그 방식과 관련 부서 등에 있어 시의 다른 지방의제 21 활동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지방의제 21 활동의 대부분은 시민의 실천행동에 목표를 두고 있

으나 반대로 생태예산은 지방정부의 정책 및 행정활동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생태예산은 빌레펠트 시의 약 40개에 이르는 부서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 관계로 인하여, 생태예산은 지방의제 21 참여자와의 여러 차례 대담에

서 항상 소개되며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생태예산은 신문사와 지방 방송국에

서도 다루어져 지방언론과도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편 빌레펠트의 1998/ 1999년도 생태예산에서 사용한 지표는 총 15개로 그 구체적

인 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1인당 바이오폐기물 및 庭園폐기물 발생량, ②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오래

전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 ③지하수, 토양 및 대기 오염의 개선정도, ④물이 흐르고

있는, 수질 2등급 이상인 하천의 길이, ⑤1인당 처리 殘滓物 발생량, ⑥교통수단 중 動

力 개인교통수단의 비율, ⑦대기오염도 1(최고오염도 수치), ⑧대기오염도 2(평균오염

도 수치), ⑨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교통부문 제외), ⑩높은 기후 敏感度를 가진 토

지의 용도 및 형질 변경, ⑪주거용 토지의 용도 및 형질 변경, ⑫연간 토지보상액, ⑬

公有地의 용도 및 형질 변경, ⑭자연보호 우선지역 토지의 용도 및 형질 변경, ⑮자연

보호 기능이 높은 자연경관지역 토지의 용도 및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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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르트하우젠 군18)

노르트하우젠(Nordhausen) 군은 이미 1991년에 시범사업인 생태적인 군 - 환경친

화적인 공간활용 의 계획 추진을 결정했다. 그 당시 군의회는 이미 생태적, 경제적, 사

회적 부문의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기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 내

지 후속 프로젝트들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었다. 독일연방환경재단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1993년과 1998년 사이에 2단계의 지원을 하였다.

생태예산과 지방의제 21의 연계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일의 책임을 맡을 사

람들로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범사업인 생태예산제도의 후원자로 지방의회 의

원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다. 군의 환경보전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생태예

산 시범사업이 지방의제 21의 효과적인 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지방의제 21 과정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방의제 21의 실천 수단으

로 생태예산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제 21 추진에 적극적이고 군의 생태예산계획 실천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시장과 각종 행정연합체의 장들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

사는 중기적으로 보완될 독자적인 생태예산안을 입안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의제 21의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독창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군 환경보호국 또한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한 후원자이다. 이 부서에서 중요한 결정

이 내려질 뿐 아니라 필요한 업무조직을 만드는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앞으로 생태예산과 지방의제 21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생태예산의 바람직

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르트하우젠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제 21 과정이 많은 주민에게 생태예산

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 모

른다. 현재로서는 아직 개념적인 작업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경보호국은 ICLEI와 협

력하여 언론매체, 출판, 강연 및 매년 열리는 군 환경축제일의 심포지움이나 토론자 회

의 등을 통해 생태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꾸준한 홍보활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18) Barbara Vay, "ökoBudget und Lokalen Agenda 21 in Landkreis Nordhausen", ICLEI,

1999. http:/ / iclei.org/ europe/ ecobudet/ la_ndh .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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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연계작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즉 주민은 일상생

활 속에서 생태예산의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지방의제 21의 목표에 기여해야 하며

지방의제 21 행동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예산의 지표와 목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트하우젠 군 생태예산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환경관리수단을 통하여 지방정부

와 관련 단체의 협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당국은 토양피복도

와 소음공해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생태예산을 수립했다. 마을간 협력을 위해 의사결

정을 조정하고, 필요시 권고를 하며, 지표에 의해 지역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군 정부가

생태예산 운영의 전반을 관할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군과 군을 포함한 광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표들 역시 검

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표로는 자연자원 이용, 음용수 공

급, 교통량 그리고 오존 또는 NOx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이 있다. 지방정

부 전문가들은 생태예산 수립방법과 자료의 보완에 대해 군내 여러 단체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 군 당국은 군 내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개발, 경관계획, 환

경보호와 같은 지방 및 광역 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한 단체들과 연방 및 주정

부 당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태예산의 군내 감독기관은, 군 재정예산을 주 정부가 감독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

역사회의 생태예산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의

군 계획과정은 더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업무를 피할 수 있다. 생태

예산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노르트하우젠 군은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생태예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세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독일의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생태예

산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그 공과를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판단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사례지역 공히 생태예산이 지방의제 21과 연계하여 추진

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지방의제 21은 한 지방자치단체내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협의하여 정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표를 구성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이 지표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생태예산 시범사업 사례는 생태예산이 지방의제

21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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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생태예산의 서울시 도입방안

이 장에서는 이상에서 검토한 생태예산기법을 서울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를 위해 우선 서울시 환경행정조직과 현행 환경관리수단을 포함한 환경관리 현황을 검토

하고 서울시 예산업무 절차를 개관한 후, 기존의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을 통합하는 의미

를 가진 생태예산 기법을 서울시에 도입함에 있어 필요한 생태예산 수립절차와 생태예산

지표체계를 제시하는 한편 그 기대효과를 검토한다.

제 1 절 서울시 환경관리 현황

1. 서울시 환경행정의 기본방향

서울시 환경행정의 정책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서울 이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함에 있어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관리적 환경시책에서 사전예방적 환경경영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둘째, 희귀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확충해 주고, 자연형 하천을 정비하는 등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연과 시민이 상생하는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셋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

가 있는 공원과 푸른 숲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넷째, 한강의 수질과 대기질을 개선하는 등 환경보전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물과

공기와 흙이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

다섯째,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기능을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이 재활용되는 도시.

여섯째, 시·시민·기업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는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환경을

관리하는 참여의 도시.

이제 서울은 개발시대를 마감하고 관리시대로 전환하는 도시의 기본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고, 북한산·관악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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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랑천 주변 등 자연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

고, 시정의 주요 정책·제도 등이 환경·경제·사회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하게 계획·

집행되도록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교통·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부터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서울시 환경행정조직

1) 환경관리실

환경문제가 교통·안전과 함께 시정의 주요시책이 되면서 1996. 1.15 환경관리실이

발족되었다. 환경기획과가 신설되고 청소와 공원녹지분야까지 환경관리실에 통합되면

서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관리실은 1실 7과 28팀 4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표는 아래와 같다.

환경관리실

환경기획과 (4팀)
- 환경행정팀 - 환경교육팀

- 환경협력팀 - 환경보호팀

대기보전과 (4팀)
- 대기관리팀 - 생활공해팀

- 차량공해팀 - 분쟁조정팀

수질보전과 (3팀)
- 상수원관리팀 - 수질관리팀
- 오폐수 관리팀

폐기물관리과 (5팀)
- 기획홍보팀 - 감량사업팀

- 재활용팀 - 생활폐기물팀

- 사업장 폐기물팀
폐기물시설과 (4팀) - 시설운영팀 - 설비계획 1,2,3팀

공원녹지과 (5팀)
- 공원행정팀 - 도시공원팀
- 자연공원팀 - 공원관리팀
- 녹지관리팀

조경과 (3팀)
- 조경기획팀 - 조경시설팀
- 조경관리팀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2부 5과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2부 8과 1실

차량정비사업소 2과
난지도 관리사업소 3팀

<그림 5- 1> 환경관리실 직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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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환경관련 부서

(1) 건설국

건설국(하수처리분야)은 1961년의 수도국 하수과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1국 5과 25

팀 5사업소로 되어 있고, 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하수계획과와 치수과 및 4개사업소(한

강관리사업소,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서남하수처리사업소,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담

당하고 있다.

(2)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는 1945년 공영부 수도과에서 시작되어 1991년 상수도의 안정적 공

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에 5부 15과가 있으며, 하부기관으로는 11개 수도사

업소, 7개 정수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를 두고 있다.

3. 서울시 현행 환경관리수단

1)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등 유사평가제도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1999년 2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에 기존의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포괄하는 통합법률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

정·공포되고, 2000년 12월 30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1년 1월 1

일부터 통합영향평가제도로 시행중이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

업 및 평가절차 등을 정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통합영향평가조례를 2002년 초에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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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환경성 검토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

계에서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

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계

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현행 환경영향

평가 제도는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국토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보완 방안의 하

나로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 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하여 1993년 4

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그리고 협의방법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한 개정령을

1994년 6월 21일자로 발령하였다. 난개발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가 법제화되고 2000년 8월 17일 시행령으로 시행되면서 공공기

관의 계획 및 사업뿐 아니라 민간사업까지 검토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3)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도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

기 전에 제출한 허가(신고) 신청서류의 내용검사를 통하여 일정요건 충족을 전제로 배

출시설 설치를 허가(신고)하는 사전 허가(신고)제도이다. 허가(신고)대상 시설은 대기배

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로 구분하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와 신고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시설에는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

책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지역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내에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

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에서 원료전환 등으로 특정수질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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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새로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이 있다.

둘째,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에는 위에 해당되지 않는 배출시설, 발생되는 폐

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4) 환경개선 부담금

정부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

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

으며 법적 근거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1991. 12. 31)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992.

8)을 제정·공포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 차원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종합

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기술 개발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

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총 6,435억원을 부과하여 90.6%인 5,831억원을 징

수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금액은 대상의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

다. 장기적으로는 징수금액의 5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여 지역실정

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

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

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3년에 도입한 이후 수 차례 제도개선을 거쳐

2001년에는 총27개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부과금은 벌금과는 적용법률 조항과 집행주체 및 결정방법 등이 다르며, 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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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

법상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은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과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부과한다.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고, 납입된 부과금

중에 10%는 부과금 징수비용으로 당해 시·도지사에 지급된다. 나머지 부과금은 환경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국가 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사

업자의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6)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물 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취지로

OECD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해온 선진제도로서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 수돗

물을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내게 되는 법정부담금이다.

1999년 8월분 물사용량부터 적용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 물가인상요인과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

으며, 매월 사용하는 수돗물사용량 1톤당 1999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는 80원씩, 2001

년 3월부터는 110원씩을 부과하여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고지되고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관리된다.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처리장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2005년까

지 4,032억원이 지원되며, 시설운영비도 특별대책지역은 91.2%, 그 외 상류지역은 70%

을 지원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희망하

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이 확대된다.

7) 서울의제 21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제28장의 권고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기

업·공무원이 함께 실천하는 서울의 지방의제 21인 서울의제 21을 만들었다. 서울의제

21은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 담겨진 보고서로서 시민은 생활양식과 소비행태

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고, 기업은 환경을 고려한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며,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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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행정을 펼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1995년은 서울의제 21 작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든 해이다. 같은 해에 시민대

표, 환경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 100인 위원으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발

족하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울시 환경관리방안 연

구를 하였고, 서울의제 21 수립에 관한 연구 를 시작하였다.

1996년에 환경기본조례(5. 20)와 서울환경헌장(6. 5)을 제정하였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서울의제 21 실무추진위원회가 서울의제 21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18차례의 회

의를 통해 서울의제 21 추진체계, 운영방안과 작성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1997년에 서울의제 21이 수립되었다.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의제 21 추진협

의회가, 대기·물·폐기물·생태·도시계획·교통·문화·복지 등 8개 분과로 나뉘어

져 서울의제 21 작성 작업을 하였다. 시민·기업·서울시를 각각 대표하는 3인 공동의

장제를 채택하였다. 1997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해 서울의제 21이 공표되었다.

1998년∼1999년에 걸쳐 서울의제 21을 실천하고 수정하였다.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행동목표 및 지표 수정의 필요성 대두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

의제 21 수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전체 틀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한 개정판을 2000년 3월 발표하였다.

2000년에는 서울의제 21 실천기구인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와 시민실천단 및 기

업실천단이 구성되었으며, 조만간 공무원실천단이 구성될 예정으로 있다. 200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되면서 집행위원회가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서울의제 21의 성공 여부는 시민의 적극적인 실천,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 서울시의

협력과 지원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데 달려 있다. 특히 서울의제 21 작성단계에서 기업

의 참여가 부족했으나, 실천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8) ISO 14001

ISO 14401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일정 조직이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환경개

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공인된 제3의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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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이며 자

율적인 관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ISO

14001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도는 2000년 2월 18일에 소각장, 하수처리장, 도청

사 전부서에 대한 환경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2000년 8월 30일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환경정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평가하고 기업과 자치구의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는 수단

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다. 환경관리실에서는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연 3회 ISO 14001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ISO 14001 담당직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기획과장과 직원간의 만남을

매월 실시하는 한편 매분기별로 환경경영시스템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였다.19)

서울시 행정구역내에서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1> 서울시 ISO 14001 인증 취득기관 현황

구 분 인증일자 인증범위 인증기관

중랑하수처리사업소 2000. 1. 19
계획행정 및 생활하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KSA- QA

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2000. 5. 26 일반폐기물의 소각처리 소각재 자원화 처리 KMA- QA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2000. 8. 30 환경관리실 7개과 업무 KFQ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구의정수 사업소
2000. 11. 8 계획행정 및 정수처리 활동 KFQ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강북정수 사업소

2000. 11. 8 계획행정 및 정수처리 활동 KFQ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영등포 정수 사업소

2000. 11. 17 계획행정 및 정수처리 활동 KFQ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광암정수 사업소

2000. 11. 22 계획행정 및 정수처리 활동 KFQ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2000. 11. 22 계획행정 및 정수처리 활동 KFQ

송파구청 6개과 2000. 11. 28
총무, 재난관리, 환경위생, 재활용,

공원녹지, 치수분야
KFQ

종로구청 3개과 2000. 11. 28 민원서비스분야(민원봉사, 지적, 여권) KMA- QA
도시개발공사 2000. 12. 11 전조직 KPC
중구청 2개과 2001. 3. 28 청소, 환경위생 활동

19) 국윤호, 서울특별시 ISO 14001인증 취득과정과 의미 , 「품질재단뉴스」, 제 30호, 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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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관련 위원회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1996. 5.20 제정, 2000. 1. 15 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지속가능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서울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서울의제 21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환경개선·보전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홍보, 환경감시 활동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

회(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지속발전정책 분과위원회, 환경홍보·교육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기업·행정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

속가능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재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2)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소관사무는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 건의

환경피해의 구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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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1996. 7. 1)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지원대상사업자 및 단체선정 심의

자원회수시설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등이다.

협의회는 60명 내외로 구성하며, 폐기물정책분과위원회, 폐기물감량·재활용분과위

원회, 폐기물시설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별로 기능을 담당한다.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1981. 12. 10) 제20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결정에 대한 사항

기타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도법 제19조의 2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이다.

위원회는 14인의 위원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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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하수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1999. 11. 15) 제11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지하수의 조사 및 장기활용계획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변경·해제 및 주요 행위허가 사항

지하수 개발 이용 분쟁

서울특별시조례 개정안

기타 지하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자문위원회 조례(1999. 3. 20)에 의거 설

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나무심기(심기기술·방법 및 수목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나무가꾸기(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시민의 참여유도(홍보, 우수사례 발굴·보급, 기념식수, 민간단체 연계 등)에 관

한 사항

기타 녹지의 조성·관리·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

위원회별로(기술지원분과, 시민운동분과, 홍보분과) 전문분야를 담당한다.

(9)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

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1999. 4. 9)을 마련하였으며, 그 기능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 수립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73 -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규제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 사업의 계획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장관) 및 위원(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강원·충북지

사, 한국수자원공사장, 한국전력공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10)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

수도권의 광역적인 대기오염을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 대처하여 대기질을 개선

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설치되었고, 그 기능은

수도권 자치단체 상호간의 대기오염 자료 및 정보 교환

수도권 지역내 대기오염의 공동 감시

수도권 특성에 맞는 대기환경 정책의 공동개발 및 추진

중앙 부서에 공동정책 건의

기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저감 개선시책 추진 등이다.

위원회는 연 1회 순환개최(매년 5월중)하며, 위원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환

경관련 실·국장이다.

4. 서울시 환경관련 법규

서울시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많은 조례가 있다. 환경관련 조례 및 규칙의 현황

은 다음의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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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서울시 환경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

서울시 환경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81.12.10.제1567호)<'99.10.30.개정>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83.9.30.제1804호)<2000.1.15.개정>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91.5.8.제2750호)<2000.3.10.개정>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91.7.6.제2810호)

-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93.12.31.제3057호)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94.4.14.제3092호)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94.10.31.제3134호)<'99.11.15.개정>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96.1.15.제3266호)<'99.7.31.개정>

-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96.4.6.제3297호)

-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96.5.20.제3301호)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96.5.20.제3302호)<2000.1.15.개정>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96.7.1.제3312호)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96.8.10.제3319호)<'99.7.31.개정>

-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97.1.15.제3363호)

-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97.6.5.제3396호)

-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98.3.10.제3462호)

-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98.4.30.제3491호)

-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98.11.20.제3539호)

-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99.3.20.제3580호)

-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99.3.20.제3581호)
서울시 환경관련 규칙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81.5.26.제1907호)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83.10.24.제2037호)<2000.3.25개정>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94.3.31.제2606호)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94.4.14.제2611호)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시행규칙('95.3.10.제3673호)<2000.2.15.개정>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96.8.10.제2773호) <2000.8.5.개정>

- 서울특별시경유차매연여과장치부착지원자금융자등에관한규칙('97.7.21.규칙제2847호) <'99.7.10.폐지>

-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시행규칙('98.1.5.제2875호)<'99.7.10.개정>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98.3.20.제2910호)

- 서울특별시온실식물원관리규칙('98.3.20.제2911호)

-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99.8.10.제3045호)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99.10.5.제3063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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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시 예산업무 절차20)

1. 예산 개요

1) 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

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되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예산의 법원(法源)

예산에 관한 가장 상위법령은 헌법이고 예산에 관한 일반법에서 국가예산에 관한

법은 예산회계법이며 지방재정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있다.

서울시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적용해야 할 법령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

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 재무 회계규칙이나 예산편성시 참

고해야 할 개별법령은 각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각 실·국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먼

저 관련된 소관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정 시스템

서울시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한편 국무회의, 차관회의에

참석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수도

권행정협의회의 장으로써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20) 서울특별시 , 「알기쉬운 예산실무」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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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구는 민선자치단체 구청장이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이 보장하는 자치권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로서 고유의 행정사무 및 권한을 갖고 시와

별도의 예산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4) 예산의 형식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1)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그리고 비목 상

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예산총칙은 총괄적 규정으로 법조문 형식을 취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

을 발생한다. 예산총칙도 예산의 일부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2)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국

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및 경비소요내역 등이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계리되고, 수입

과 지출을 관할하는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에서는 그 내용이 다시 기능

별, 성질별로 구분된다.

(3) 계속비

완성에 수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공사나 연구개발 등의 경우 수년간에 걸친

지출계획을 작성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계속비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 총

액과 매년의 규모를 미리 정해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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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5)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가의 재정사업, 공사 등에 대한 발주 계약체결은 당해연도에 할 필요가 있으나

지출은 사업, 공사 등의 진척정도에 맞게 행할 경우에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활용된다.

법률이나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국고채무 부담행위도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2. 예산 과정

예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편 성 심 의 집 행 결산검사

집행부 시의회 집행부 집행부 ·의회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 예산편성요구서 작성·제출 → 예산담당부서

의 사정 → 의회의 심의조정 → 의회의 승인 의결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 매년 7월 31일까지

-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제출 : 매년 7월 16일 ∼ 8월 7일

- 예산담당부서 조정 : 매년 8월 7일 ∼ 10월 30일

- 예산안의 의회제출과 심의

- 예산안의 시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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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울시의 예산편성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5- 2> 서울시 예산편성 흐름도

2) 예산 심의

(1) 심의·조정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군·구는 40일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15

일 전까지(시·군·구는 10일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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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비목의 설치나 규모의 증액불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정할 수는 있

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는 없다.

(3) 예산심의 과정

예산심의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3> 예산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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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심의 절차 및 내용

서울시 시의회에서의 예산심의 절차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3>과 같다.

<표 5- 3> 서울시 시의회 예산심의 절차

절 차 내 용
① 예산(안) 접수 - 매년 11월 11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② 본회의 개최

시정연설
정책질의 답변

- 익년도 업무계획 보고
- 본회의 대시정 질의 및 답변

③ 상임위 개최
소관별 업무보고
정책질의 답변

- 예산보고
- 예산(안)예비심사

④ 예결위 구성운영
- 예산(안) 제안설명
- 정책질의 ·답변
- 계수조정종합소위구성 예산(안)조정·확정

⑤ 본회의 회부
의결

- 예결위심의결과
- 본회의 회부·의결 (12.16일까지)

⑥ 의결예산 이송 - 확정된 예산안 집행부 이송

3) 예산 집행

(1) 예산 집행의 의의

예산 집행이란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과 금액 한도내에서 지출을 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법률에 정

하여진 세율 및 징수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 예산고시: 시장

- 예산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예산 담당부서

- 예산집행지침 작성 시달: 예산 담당부서

- 월별 지출계획 수립: 집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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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 작성: 예산 담당부서

- 예산배정: 예산 담당부서

- 예산 집행방침 수립, 품의 결재: 집행부서

- 지출원인행위: 회계(경리)부서

- 사업시행, 감독, 준공: 집행부서

- 준공검사 완료, 지출목적완성행위에 대한 대금지급: 회계(경리)부서

(3)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

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월별·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4) 결산 검사

(1) 결산 검사의 의의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회계검사 및 결산심의이며, 회계검사란 정부기관의 재정

활동 및 그 수지결과를 검사·보고하는 것으로 감사원이 이를 수행하면 회계검사에 대

한 사항은 생략한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

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다. 또한 결산은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행·재정적 실적보고이기도

하다. 결산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예산집행에 대

한 평가를 의회심의를 통하여 밝히는 것이다.

(2) 결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는 연도 중 집행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회계연도말(12월 31일)후 출납

정리기한인 다음 연도 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2월 말)후 80일 이

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

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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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생태예산 도입방안

앞의 제 1절, 제 2절에서 살펴본 서울시 환경관리현황과 서울시 예산업무 절차를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서울시에 생태예산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시범

사업의 실시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 생태예산 수립절차와 생태예산 지표안을 제시한다.

1. 시범사업의 실시

생태예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4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서울시는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 2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제 1단계에서

기초 작업 및 시범사업 실시 준비를 하고 생태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1년 정도가 필요

하고, 제 2단계에서 생태예산을 집행하고 생태예산 수지결산을 하여 시범사업을 평가

하는 데 1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1단계에서 서울시 여러 부서의 대표가 참여하여 시범사업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환경현황을 정리하고 환경질 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등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시범사업팀은 정기적으로 만나 회의를 하면서 항상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야 한다.

이 단계에서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게 서울시의 환경현안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환

경매체별로 지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때 시범사업팀은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생태예산 지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지표체계에는 생태예산, 생태 편

익 비율, 환경자산 총괄표의 3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지표 선정기준 등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의 예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초기에는 가능하면 너무 많은 지

표를 정하지 말고 핵심적인 주요 지표만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표체계 수립 다음 단계로 시범사업팀이 중심이 되어 연도별 단기 목표치를 정해

야 한다. 그 다음 서울시 생태예산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때 도시개발계획, 환경영

향평가, 교통계획 등 관련 부문을 서로 연계시키고 통합시키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태예산안을 수립할 때 생태예산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깊

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구별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과목을 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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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제2단계에서 생태예산을 집행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한다. 이 때 가능하면 생태예산

주기를 재정 예산회계연도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태예산을 예산계

획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펼칠 때 시범사업팀은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생태예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하는데 이

경우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녹색서울시민위

원회가 발간하고 있는 녹색서울 21 이라는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이 제도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체 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생태예산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자료 수집과 지표 선정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생태예

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로부터 분리시켜 서울의제 21 추진을 주도하고 있

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게 생태예산의 운영 권한을 넘겨 생태예산을 서울의제 21의

실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할 때에 진정

한 의미에서의 참여적인 생태예산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시 생태예산 수립 절차

제 1절에서 서울시의 현행 환경관리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환경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제2절에서 다룬 서울시

예산업무 절차를 환경관리에 준용하는 생태예산 제도가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되는 통

합적인 환경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서는 생태예산을 서울시에 도입하

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 생태예산은 단기적으로는 일반 재정예산과 연동되어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회계연도에 맞출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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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예산회계연도와 동시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

하여 1년을 단위로 생태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예산의 주

기는 생태예산안 수립, 생태예산안 승인, 생태예산 집행, 생태예산 수지결산서 작성의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서울시의 현행 예산 편성체계에 맞추어보면, 서울시 생태예산의 수립절차는

① 생태예산 편성지침의 시달, ② 생태예산 편성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③

생태예산 심의, ④ 생태예산 고시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생태예산 편성지침을 시달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지표의 선정에 관하여 사전

조정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5-4>는 서울시 생태예산 수립절차의 예를 보

여주고 있다. 생태예산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립되면 이어서 생태예산의 집행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예산의 집행절차는 일반 재정예산 집행의 예를 따르되, 약 3

개월 간격으로 수입(목표치) 및 지출(환경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

검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4> 생태예산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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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생태예산 지표

1) 생태예산 지표 선정기준

생태예산의 궁극적 목적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있다면, 생태예산 지표는 최근

에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지속가능성 지표는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의제

21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생태예산기법상의 생태예산 지표와 무관하지 않다.

지속가능성 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일부를 개관함으

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성 지표는 현재의 오염을 야기하는 행

위, 환경상태 또는 그 변화만을 반영하고있는 기존의 환경지표와 달리 인간의 모든 활

동분야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성 지표가 처음 발표되었던 1990년대 후반에

비해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지표들은 사회부문 지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예

산은 자연자원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회경제 부문 지표보다는

환경관리 지표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생태예산 지표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측정가능성과 투명

성이다. 지표는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외

부 이해관계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투명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 아무리 개념적으로 훌륭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면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완벽한 지표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예산

이 소요되므로 지향하는 목적에 적합한 수준의 지표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

다. 생태예산 지표는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만들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기존 자료

를 근거로 새로운 각도에서 체계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생태예산 지표는 연도별, 공간별로 비교 가능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개선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및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일정기간 추세를 보여주면서 장기간에 걸쳐 측정될 수 있는 지표로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사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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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며 정보제공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교육 효과도 큰

지표를 선택함으로써 정책뿐 아니라 소비행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쉽게 수용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표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고 동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에 기초한 지표를 선

정할 필요가 있다.21)

생태예산 지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중심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예산 지표 선정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어 지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 지표이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성의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부문별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셋째, 미래의 이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넷째,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표이어야 한다.

서울시 생태예산 지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의 생태예산 지표체계와 유사한 방

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 서울시 환경관리실을 중심으로 직·간접으로 연계된 여러 부

서와의 합의하에 지표를 선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표 선정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기존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정책목표로서 채택된 지표를 우선적

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의제 21이나 관련 환경계획상의 지표와 목표치를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태예산 지표는 환경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생태예

산 지표는 기존의 서울의제 21에 제시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와 유사하다고 말할

21) 참고로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지표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제공 차원이 아닌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정부와 당사자에게 처한 주요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2. 올바른 과학지식에 바탕을 두
고 계속되는 개선과정을 통해 지표가 개발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정책입안자와 중요한 정보를 교
환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료가 있고 자료수집, 가공, 배포 측면에서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UNCSD가 제안하고 있는 지표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모와 범위는 주로 국가단위이다. 각 국가는 도
시와 지역적 차원에서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으로의 과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목
표와 연관되어야 한다. 3. 명확하고 간단하여 이해가 쉬워야 한다. 4. 정부의 수용범위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
다. 5. 개념적으로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6. 지표의 수에 제한이 있으며 개방적이고 미래에도 적용 가능해야
한다. 7. 의제 21과 관련이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든 경향을 광범위하게 포괄해야 한다. 8. 가능한 넓은
범위안에서 국가적으로 일치한 표본이 있어야 한다. 9.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타당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추
진되는 문서화된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 환경부,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
구 , 2001.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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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많은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표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5-6개의 대표 지표를 중심으로 서울시 생태예산 지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생태예산 지표는 기존의 일반적인 환경지표 내지 지속가능성 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그러한 지표의 관리 방법 내지 절차가 기존 지표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지표를 실제 적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되나 계속적인 적용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생태예산과 관련한 지표는 생태예산 지표, 생태편익비율 지표, 환경자산 지표의 셋

으로 나누어지면서 생태예산 지표체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의 지표 선정기준에 기초

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서울의 생태예산지표, 생태편익비율 지표, 환경자산 총괄

지표의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생태예산 지표체계에는 언제라도 새로운 지표

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2) 서울시 생태예산 지표 체계

(1) 서울시 종합 생태예산 지표(안)

서울의제 21에 제시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 등을 참조하여 서울시 생태예산 지

표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예시적으로 모두 제안하면 다음의 <표 5-4>와 같다.

<표 5-4> 서울시 생태예산 종합 지표(안)

지 표 단위
기준연도

(1990)
현황

(2000)
계획
(2002)

목표치
(2007)

대기질 부문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회 15 10 5

*오존주의보 발령시간 시간

오 존 (O3) 오염도 ppm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만톤 30 28 27

미 세 먼 지 (PM- 10) ㎍/㎥

NO2 배 출 량 만톤

VOC 배 출 량 만톤

*CO2 배 출 량 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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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단위
기준연도

(1990)
현황
(2000)

계획
(2002)

목표치
(2007)

수질 부문

본 류 (잠 실) ㎎/ℓ 2.2 2.0 1.5

지 천 (중 랑 천) ㎎/ℓ 13.0 10.0 3.0

담수내 대장균 군수 mpn/ 100㎖

폐 수 배 출 량 ㎥/일

*1인 당 물 소 비 량 ℓ 272 258 243

지하수·지표수 연간취수량 ℓ

쓰레기 부문

*1인 당 쓰레기 배출량 ㎏/인 1.03 1.0 0.8

재 활 용 비 율 % 45 53 60

1인당 남은음식물 배출량 ㎏/일 0.28 0.26 0.23

지정 폐기물 발 생 량 ㎏/일

생태 부문
*토 양 피 복 도 %
도 시 녹 지 비 율 % 25.56 26.06 27.06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 3.5 4.0 6.0

자연형 하천 조성 구간수 개소 5 10 25

한강 서식 담수어종의 수 종 53 55 60

교통 부문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dB 70 68 65

가구당 자전거 보유대수 대 0.8 1 2

1인당 유 류 소 비 량 ℓ 800 790 740

기타 부문

중금속 배 출 량 톤

특정폐기물 발생량 톤

기타 유독물 배출량 톤

자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서울특별시, 서울의제 21: 21세기 녹색서울 만들기 , 2000.

서울특별시, 서울의 환경 , 환경백서, 2000.

환경부,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2001.

※주 : 서울시의 환경문제를 대표하는 생태예산 중심지표

주 : 현황, 계획 및 목표치는 서울의제 21에 제시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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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안된 생태예산 지표 중에서 서울시의 환경문제를 가장 잘 대표하면서 중

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중점 지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5-5>와 같다.

<표 5-5> 서울시 생태예산 중점 지표(안)

지 표 단위
기준연도

(1990)
현황

(2000)
계획

(2002)
목표치
(2007)

대기질 부문

오존주의보 발령시간 시간 - - -

이산화탄소 배출량 만톤 2,853 3,053 - -

수질 부문

1인 당 물 소 비 량 ℓ 272 258 243

쓰레기 부문

1인 당 쓰레기 배출량 ㎏/인 1.03 1.0 0.8

생태 부문

토 양 피 복 도 % 43.05 - 36.5

교통 부문

도로변주거지역 소음도 dB 70 68 65

주 :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경우, 2000년도의 배출량은 1999년 자료임.

현황, 계획, 목표치는 서울의제 21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임.

토양피복도의 현황 및 목표치는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II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에 제시된 수치임.

(2) 생태편익비율 지표

생태편익비율은 환경지출이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생태편익

비율 지표는 개별 환경지출과 자연자원 이용으로 서울시가 얻게 되는 편익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서울시가 펼치는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의 효율성 평

가 및 생태편익비율 지표를 근거로 하여 환경지출과 자연자원 이용 양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버스, 전철 등 교통수단별 에너지 사

용 비율, 고용인구 1인당 불투수 토양피복면적, 고용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이 생태편익비율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생태편익

비율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통계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본

- 90 -



연구에서 많은 지표를 산출해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서울시 생태편익비율 지표로 고용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시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값을 산정해 보면 다

음의 <표 5-6>과 같다.

<표 5- 6> 서울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9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ton) 서울시 인구(명) 서울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ton/명)

30,534,839 1,779,039 17.2

자료 : 김운수, 기후변화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 2000.

주 : 이산화탄소배출량(톤/년) = 에너지소비량(천TOE/년)×연료별탄소배출계수(tonC/천TOE)×연소율×44/ 12

서울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 서울시 인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소비량에 연료별 탄소 배출계수 및 연소율을 적용하

면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결과는 탄소에 대한 배출량이므로 탄소와 이산화탄

소간의 질량비인 44/ 12를 적용하면 연료 연소에 의한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

출할 수 있게 된다. 이산화탄소의 배출 부문은 크게 난방, 산업, 발전, 수송, 폐기물시

설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부문 중 산업과 수송부문의 고용자수를 기준으

로 서울시 고용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서울시의 대표적인 생

태편익비율 지표로 제안한다(<표 5-7> 참조).

<표 5-7> 서울시 생태편익 비율 지표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ton)
고용자수

(산업 및 수송부문)

산업·수송부문 고용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ton/명)
13,663,713 1,779,039 7.68

자료 : 김운수, 기후변화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 2000.

주 : 이산화탄소배출량(톤/년) = 에너지소비량(천TOE/년)×연료별탄소배출계수(tonC/천TOE)×연소율×4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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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자산 지표

서울시 환경자산은 자연자원의 스톡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잠재력까지 포함하는 개

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서울시 환경자산 지표안

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8>과 같다.

<표 5-8> 서울시 환경자산 지표(안)

구 분 단 위 1985 1990 1995 1999

개발제한구역면적 ㎢ 166.82 166.82 166.82 166.82

자연공원 ㎢ 76,045 73,848 65,353 66,685

근린공원 ㎢ 25,252 27,058 33,336 34,192

국립공원 ㎢ 39,786 39,710 39,710 39,710

공원면적 ㎢ . 152.50 150.84 154.24

임야 ㎢ . 106.27 159.19 156.52

가로수 주 . 240,606 248,040 255,074

시설녹지 면적 ㎢ . 2,270 2,056 1,992

한강유역의 출현 어류상 종 46(̀ 87) 21 45( 9̀4) 50( 9̀8)

자료 : 서울 통계연보, 서울의 환경, 도시비교통계, 서울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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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생태예산 도입의 기대효과

제4장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생태예산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예를 들면 생태예산 지표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관할 권한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며 일반시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생태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는 그리 많지 못하다

는 문제도 있다. 생태예산이란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예

산의 순환주기가 재정예산주기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태예산이라

는 것이 전혀 새로운 환경관리수단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서울의제 21의 내용을 다시 체

계적으로 도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생태예산을 도입하는 경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래

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일반적 기대효과와 서울의제 21 활성화라는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일반적 기대효과

1) 환경보전에의 기여

생태예산을 도입하면, 예산회계연도내 환경자원의 소비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

다. 생태예산을 도입함으로써 서울의 환경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환경관리수단을

하나의 통합되고 종합적인 틀로 묶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생태예산은 공간단위

별로, 예를 들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단위로, 환경오염의 양과 자원이용간의 균형을 취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아가 생태예산은 정책결정자와 환경관리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적인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다른 부서직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생태예산은 현재

의 환경상태를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환경개선목표와 서로 비

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생태예산은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예산이란 낯익은 용어를 사

용하여 서울의 환경상태 및 환경개선 목표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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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도 있다.

생태예산은 또한 정기적인 생태예산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서울

시 환경자원의 한계내에서 환경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환경용량의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환경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아가 부문별 생태예산과목을 통하여 각 부문의 주

요 행위주체가 누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자산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자

원의 스톡이 현재 얼마이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생태편익

비율 지표를 통하여 환경을 훼손하며 얻어진 개발의 성과가 시민의 필요를 얼마나 만

족시켜 주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2) 시정관리 자치역량 제고

생태예산은 서울시의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킨다. 생태예산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의 지침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환경개선 목표치와 자발적인 관리방식을

통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환경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 해준다. 생태예산은 환경관리실

이 아닌 다른 부서도 여러 단계에 걸친 정책결정과정에 환경적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함으로써, 해당부서의 예산 지출과 환경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양자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게 노력하도록 한다. 생태예산은 시정관리에 있어 정책과 현실

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정치적 판단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생태예산은 서울시 환경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주고 각종 개발활동이 환경에 주

는 압력을 이해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 환경자원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미 공무원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과정에 익숙하므로 이와 유사한

개념과 과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생태예산은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정책으

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의제 21 활성화

위와 같은 일반적 기대효과 외에 생태예산 도입의 또 다른 중요한 기대효과는, 현

재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서울시 환경관리에 기여하면서 서울의제 21의 실천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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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서울의제 21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생태예산 도입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서울의제 21 추진과정

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서울의제 21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예산의 효과를

제시한다.

1) 서울의제 21 실천과정의 문제점

앞의 제5장 제1절 3. 서울시 현행 환경관리수단에서 서울의제 21의 일반현황을 살

펴본 바 있다. 서울의제 21은 서울시가 만든 지방의제 21로서, 지방의제 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문서의 제

28장에 의해 전세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것을 결의한 지방환경보전 행동계획

이다. 지방의제 21의 특징은 지역사회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향한 장기계획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서울의제 21은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세계의 선진외국 지방자치단체도 그 형식이나

내용을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계획이며 보고서라고 자부할만하다. 그러나 그 실천과

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는 지속가능성 지표나 지방정부 환경감사 등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평

가 및 감시수단을 개발해두지 못함으로써 작성된 서울의제 21이 실천으로 활발하게 이

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서울의제 21의 30개 행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므로 행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개선목표와 행동주체별 행동계획 모두가 예산과 연계하

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서울의제 21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와 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 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

넷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

역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 서울시 인근 경

기도 기초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

과정에서도 자치단체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서울의제 21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제 21의 본질적인 요

- 95 -



소인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생태예산

제도가 서울의제 21의 실천을 위한 평가 및 감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할 것으

로 기대된다.

2) 서울의제 21 활성화를 위한 생태예산의 기여

생태예산 도입이 서울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서울의제 21과의 관련성에

서 파악할 때 가장 쉽게 이해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생태예

산의 기대효과를 정리한다.

첫째, 생태예산이 서울의제 21과 결합하면 서울의제 21에 제시되어 있는 지표들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의제 21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서울의 미래를 보장하는 목표를 정하는

데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적

절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다. 서울의제 21을 성공적

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표와 관련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행동단계

로 넘어가도록 하는 조치가 현재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의

한 행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

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예산과 서울의제 21의 결합은 서

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생태예산은 서울의제 21 행동계획을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

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자원의 한계를 잘 알아야 달성될 수 있다. 생태예산

은 중기적인 환경개선 목표치를 수립함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생태예산은 다음

예산회계연도기간에 이루어야 할 목표치를 정한다. 예를 들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또

는 시의회가 생태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인 서울시로 하여금 목표치 달성에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예산과목을 통하여 환경개선 목표치에 상응

하는 실제적인 환경 소비가 생태예산 상에 나타나게 된다. 한편 생태편익비율 지표는

환경적 측면과 경제·사회적 측면을 서로 통합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 96 -



셋째, 생태예산은 서울의제 21 실천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다. 서울시 생태예산에서 환경지출에 대한 한도가 정해지게 되면, 이것은 집

행기관인 서울시에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을 포함하

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해진 환경지출의 한도내에서 행동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넷째, 생태예산의 집행과정과 서울의제 21 실천과정을 결합할 수 있다. 최대의 효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태예산과 서울의제 21 행동계획이 동시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의제 21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은 생태예산에서 제

시된 환경개선 목표치로 표현되어야 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또는 시의회 등 생태예

산안 승인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서울의제 21 행동계획과 생태예산은 강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생태예산의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여부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달

려 있다. 하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의제 21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서울의제 21은 생태예산 지표 선정에 필요한 각종 근거를 제공한다. 생태예

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은 환경소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생태예산의 지표와 목표치는 일단의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어

서는 안된다. 지표 선정 그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지 사전에 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목표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결

국 목표치 결정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또는 시의회

가 생태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생태예산과 서울의제 21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까지 서울의제 21 실천과정이 너무 느슨하고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면 생

태예산 도입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서울의제 21 추진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비록

생태편익비율이 지속가능성의 사회·경제적 측면들을 환경적 측면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생태예산은 기본적으로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자연자원의 질과

양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계요인임을 고려할 때 생태예산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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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가 주도하고 독일의 몇몇 도시에서 시범사업

을 벌이고 있는 생태예산에 대하여 그 운영절차와 기대효과를 비롯한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하는 한편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를 중심으로 한 몇 개 도시에서의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서울시에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2장은 환경관리수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부문으로 기존 환경관리수단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 3장은 생태예산에 대한 개요 부분으로 생태예산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살펴

보았다. 아직까지 생태예산에 대한 연구는 그 초기단계로 서울시에 실제 적용하기까지

에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장에서는 생태예산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몇 개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1996년 3월 이후 하이델베르크 시는 ICLEI 시범사업으로 생태예산을 운영

한 바 있다. 생태예산이 시의회, 행정기관 공무원 및 시민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서 진

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델베르크 시 이외에 드레스덴 시, 빌레펠트시, 노르트하우젠

군 등 생태예산 시범사업을 벌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지방의제 21과 연계

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도시 모두 생태예

산의 조속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5장에서는 생태예산의 서울시 도입방안을 살펴보았다. 생태예산의 수립절차와

지표 선정절차 그리고 도입시의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였다. 생태예산의 운영절차는 기

존의 일반적 재정예산제도의 절차와 유사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2

년 정도의 기간에 2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현재 실천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서울의제 21을 활성화시키는 데 생태예산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생태예산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통제받는 예산관리 시스템을

환경관리분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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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예산을 관리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환경을 관리한다

면 서울의 환경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예산은,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생태 등의 각종 항목들을 일반 예산과목처럼

체계화한 후, 기준연도의 현황, 익년도 계획, 목표연도의 목표치를 계량화된 환경지표

로 나타내고 각 생태예산과목이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계이다. 그리고 생태예산은 기존의 여러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

의 체계로 묶는 한편 환경관리실뿐 아니라 여러 다른 부서들을 서울시 환경관리에 적

극 동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생태예산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계량화함으로써 서

울의제 21의 실천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생태예

산계획은 계획 결과와 계획 수단을 한데 묶는 일종의 메타-환경경영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태예산 시스템이 아직은 제도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개념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예산은 다양한 환경관리수단들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환경행

정의 전체적인 틀을 새로이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환경정책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앞서간다고 자부할 만하다. 서울시 환경관리

실은 이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환경관리를 위한 법이나 제도, 수단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 하지

만 서울시에 있어 도시계획, 주택, 교통 부문을 종합하는 통합적인 환경계획이나 통제

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환경을 관리하는 수단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단들이 점점 복

잡해지면서 공무원이 점점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고 일부 환경관리수단들은 현실 적용

성이 낮아지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예산 도입은 서울의 환경의 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환경관리수단들을 하나의 통합되고 종합적인 틀로서 묶을 수 있다는 커다

란 의의를 가진다.

또한 생태예산은 서울시 환경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

울의제 21의 실천에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관리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태예산이라는 공무원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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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서울의 환경상태 및 환경개선 목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환경개선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데도 기여

할 것이다. 생태예산 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개발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도 수

행할 수 있다.

생태예산을 통하여 앞으로 서울시 각 부서는 모든 개발사업 시행시 정해진 생태예

산 편성지침에 따라 서울시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환경을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생

태예산은 이제껏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규제, 예산, 법규 등 모든 환경관리 관련

제도들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기법이자 체계로서 특히 공공행정 부문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생태예산이 무엇이고 이 시스템이 서울시 환경관리에 시사하는 바는 무

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앞으로 이 연구의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면, 생태

예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예산 지표체계를 정교

화하기 위한 지표의 범위 및 선정기준, 지표 산정방법 등이 더욱 엄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예산 수립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새로운 서울시 환경관리체계로 정립

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되어야 한다.

생태예산이라는 개념이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나 자원회수시설 관련 투자를 위한 환

경예산과 혼동되거나, 생태예산이라는 것이 자연자원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생태예산은 안고 있다. 생태예산의 관리가

결국 일반재정예산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면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

인가는 향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생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예산제도와의 연계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반 재정예

산의 경우 각 예산과목의 수입 및 지출의 합을 계산할 수 있으나 생태예산의 경우 지

표의 단위가 각각 달라 그 합을 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 경우 적절한 가중치

를 주어 생태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합을 구하는 방안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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